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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학회 2018 춘계 학술대회  

트랜스내셔널 해저드: 법적 소송을 통해 본 석면 위험  

강연실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박사후연구원)  

2008년, 고인이 된 두 명의 석면중피종 환자 가족들은 제일E&S,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 니치아스를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

였다. 이 소송은 2005년부터 석면 피해자들이 제기한 여러 법적 소송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갖는다. 다른 석면 피해 소송들에서는 석면방직공장을 운영
한 제일E&S를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법적 책임을 물었다면, 이 소송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1970년대에 제일

E&S로 석면방직산업을 ‘이전’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음으로써 석면 산업을 둘러싼 국제적 맥락을 드러내었다. 즉, 이 소송은 위험 
산업(hazardous industry)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쟁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2008년 제기된 석면 피해 소송을 분석함으로써 석면 위험의 초국적 성격을 두 차원에서 보이고자 한다. 첫번째는 석면 오염 원인의 
측면이다. 원고들은 신체적 피해의 원인을 석면 방직 산업의 이전에서 찾음으로써 위험 산업의 국제적 이동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두 가지를 법적 
쟁점으로 삼았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석면의 인체 영향에 대한 지식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지식 격차(knowledge gap)와 일본에 
비해 한국의 석면 규제가 시간적으로 늦다는 규제 지연(regulation lag)이 그것이다. 두번째는 석면 오염에 대한 대응의 측면이다. 소송을 제
기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활동가, 환자들의 상호 교류는 매우 중요하였으며, 일본과 한국의 전문가 증언과 증거들은 법정에서 
치열한 경합을 이루었다. 석면 소송을 통해서 석면은 국가의 지리범주를 벗어나 생산되는 위험으로 규정되었으며, 법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석면 산업의 
역사가 소환되고,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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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와 개발 사업: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중심으로  

김민정(명지대)

1. 문제제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분석하는 연구는 ‘민주주의’를 박제로 만드는 작업에서 벗어나 생동
감이 있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현재의 민주적 과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는 일
과 연결된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역사는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설명해줄 뿐 아니라 현
재의 민주주의를 변화시킬 열쇠를 제공해 준다. 
 일반적으로, 현행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 실질적 민주주의 논의로 참여 민주주의와 생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제시된다.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가 실질적 민주주
의의 필요조건이라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현대사를 건국의 단계, 산업화의 단계,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대표적인 예는 2004년에 노무
현 정부가 제시한 『국정 비전』 ‘참여 정부’ 장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위에서 언급한 절차적 민
주화는 대의 민주주의이며 실질적 민주화는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를 의미
한다. 참여 민주주의는 기존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의사결
정 과정에 구성원들의 평등한 참여를 최대한 확장한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 참여 민주주의
의 목표는 더 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페이트만(Carole  Pateman), 1992). 구체적으로 참여의 범위와 사안, 참여의 수와 비
율, 참여의 구체적인 방식, 참여의 정도, 참여의 유효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세
부적인 지침을 갖춰해야지만, 참여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 평등권과 자
치권을 강화한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정 정도 보완할 수 있다. 
 반면,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를 비판하고 생태 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
시한다. 로이 모리슨(Roy Morrison, 2006)은 산업주의 사회의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시장 경
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를 비판하면서 생태주의와 민주주의가 융합된 생태 민주주의
(ecological democracy)를 제안한다. 또한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대안
으로, 인간 외의 존재(nonhuman)에 대한 행위성을 인정한 생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이러
한 존 드라이젝(John S. Dryzek)의 논의를 수용한 구도완은 생태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적 약
자는 물론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의 대리인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장되고 생태계의 지속가
능성이 우선적인 목표로 추구되는 제도 안과 밖의 정치”(구도완, 2011: 13)라고 정의한다. 이
들은 생태 민주주의를 인간 사회의 민주주의와 생태적으로 지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으로 
언급한다. 
 이상의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시기마다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정치 성
향과 민주적 운영 방식이 빠질 수 없다. 이러한 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계급 중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다양한 사회 갈등과 이해관계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가치중립적인 조정자로 본다. 이는 국가의 계급적 성격 보다는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를 실현
했는지에 따라 정부의 성격을 규정한다. 예를 들면 1987년 이후 국가의 성격을 보수 정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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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정부, 민주 정부, 반(反)민주 정부 등으로 구분한다. 기존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정부의 성
격을 다양하게 구분하지만,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1) 그리
고 1987년 민주화 이후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 간의 차이를 밝힌 기존 연구는 두 정부가 국
가 관료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소 간과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
한 탐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국가 관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개혁 정부, 즉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에서 발생한 환경 쟁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된다.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했던 
일부 환경 활동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추진한 새만금 간척 사업과 노무현 
정부에서 발생한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지켜보면서 개혁 정부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고길섭은 “참여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
비한 폭력 진압을 여기저기서 드러내 왔으니, 국가 폭력에 의존하여 국민 저항권을 말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탈민주주의의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길섭, 2005: 5)고 당시 상
황을 평가했다.
 이 글은 국가와 국가 관료의 성격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해, 시론적 차원에서 각 정부가 어떠
한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르크스 이론에서 제시한 
국가론과 국가 관료의 성격 논의를 정리한다. 이러한 국가 관료의 성격으로, 군사 독재 정부
에서 민주 정부로 교체되는 시기와,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추진한 개발 사업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본다. 민주 정부, 개혁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시행한 대표적인 개발 사업을 분석
한다. 주요 사례는 새만금 간척사업2)과 부안 핵폐기장3)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4대강 사
업4)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해서 1992년 김영삼 
대통령도 공약했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2002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1970년대에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핵폐기장 건설은 역대 정부의 숙원 사
업이다. 이명박 정부는 민주적 절차 과정을 단축시키며 속전속결로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추진한 개발 사업의 성격을 일반론적 차원에서 분석
한다.5) 다음으로 개발 사업의 성격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을 살펴본다.     

2. 국가 관료의 계급적 본질
   
 마르크스주의 내에는 국가론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 하먼(Chris 

1) 행정학 및 정책학에서 국가 관료제 및 관료에 대한 주요 연구는 박정희 정부에서 형성된 개발주의적 
국가 관료와 개혁 정부의 등장 이후 국가 관료의 성격 변화 등에 관한 분석이다. 

2) 1991년 11월 16일에 농림수산부 고시 제91-36호로 고시된 사업시행인가의 공식 사업명은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우라늄을 농축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핵발전소는 부산물을 남긴다. 이 부산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핵폐
기물, 방사성 폐기물, 원전수거물, 중 ·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등 다양하다. 이 글에서
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핵폐기물’과 ‘핵폐기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이명박 정부의 운하 사업은 정치 · 사회적 국면마다 그 명칭이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인, “한반도대운하사업”은 저항적 촛불 반대 여론에 밀렸다. 이후 2008년 12월 선도지구로 나주와 안
동이 착공되면서 정부는 공식 이름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채택했다.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이 추진
되면서 2009년 4월부터 공사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바꿨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통용하
는 ‘4대강 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5) 세 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는 각 사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과 추진 과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 사업이 추진된 정치 · 경제적 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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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an, 2015)이 제시한 국가론과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정리한다. 크리스 하먼은 국
가와 자본 간의 관계를 ‘구조적 상호의존’(structural interdependence)으로 설명한다. 국가
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외부에 존재하는 상부구조(superstructure)에 불과하거나 국가가 곧 
자본인 것도 아니다.6) 자본과 자본주의 국가가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체계를 형성했다. 

국가가 자본과 단절하거나 자본이 국가와 단절하는 것은 어렵고 위험한 모험이다. 국가가 사적 자본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단지 사적 자본뿐 아니라 자본축적 자체에도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위계질서
에도 도전하기 시작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사적 자본이 ‘자신의’ 국가와 단절하면, 적대적이고 위
험한 세계를 혼자 헤쳐 나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따라서 쉽고 평화롭게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길도 
없고 산업자본이 이 국가에서 저 국가로 쉽게 본사를 옮길 수도 없다(크리스 하먼, 2015: 50).

 다른 국가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능력, 즉 경제 규모, 무기 구매의 여부와 조세 규모가 자본
축적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물질적 기반은 국가의 자율에 한계를 설정한다. 이런 점에서 국
가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일정 정도 맥을 함께 한다. 
 국가 관료는 나라(country)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치자를 의미한다. 국가 관료는 선거를 통
해 정치권력을 획득한 관료와 임명된 관료, 즉 선출되지 않는 관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출된 관료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다. 그리고 임명된 
관료는 행정기관장, 공기업 사장, 공공 기관의 기관장 등이 있다.7) “관료는 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보다는 때에 따라서는 관료조직의 독
자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행동하기도 한다”(양재진, 2002: 264).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친다. 1871년에 마르크스가 
쓴 “ 『프랑스에서의 내전』 첫 번째 초고”에서 주장한 국가 관료는 다양한 사적 자본가의 착취
에 단지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독자적 착취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관료는 자본주
의의 착취에 의존한다.      
 
... 성숙한 자본주의에서 국가 관료의 상층부는 자본주의적 착취와 축적의 성공에 의존한다. 그들은 자본
주의적 착취와 축적이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에 필요한 수입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국 국경 
내에서 자본축적을 촉진할 조건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즉, 한편으로는 착취에 맞서는 대중의 저항을 억

6) 대표적으로 전자의 입장은 랠프 밀리밴드(Ralph Miliband)가 제시한 도구주의 국가관(instrumental 
view of the state)이고 후자의 입장은 자본 논리 학파(the logic of capital or the state as 
capital schools)이다. 

7)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 관료의 선출 방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
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8조 ② (감사원)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
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04호 ① 대
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지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
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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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에 기반을 둔 자본에 맞서 국내에 기반을 둔 자
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국가 관료는 모두 자신의 특권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바닥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국가 관료는 좋든 싫든 자본축적의 대리인 노릇
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와 국내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는 일치하는 반면 노동계급이나 외
국 자본의 이해관계는 그 반대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크리스 하먼, 2015: 53).

 이러한 구조적 관계 때문에 국가 관료의 자율성은 국내의 자본축적 요구를 어떻게 수행할지
에 관한 제한적 자유만을 허용한다. 이는 역으로, 국가 관료는 자본축적 요구에 대한 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조건을 맺게 된다. 국가 관료는 개인적으로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
을 수 있으나, 자본축적의 대리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관계 때문에 자본가계급
의 일부일 수 있다. 한 집단의 수입이 다른 집단을 착취해서 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으로 두 계급으로 구분되고 한 계급에 맞서 다른 집단은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
 랠프 밀리밴드는 현대의 국가 관료가 경제 분야의 고위층과 같은 계급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국가 체제의 인적 구성원, 즉 행정부 · 사법부 · 억압기구 · 입법부 같은 국가 기구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사회의 다른 전략적 고위직, 특히 경제와 문화 부분을 지배하는 자들과 같은 계급 출신이라는 경
향이 있다(Miliband, 2004: 68).

 하지만 국가 관료는 경제와 문화 분야의 고위층과 다른 계급의 출신일 수도 있다. 이 주장은 
국가 관료가 경제 분야의 고위층과 다른 계급 출신이라면 국가 관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
다고 본다. 그래서 밀리밴드의 관점은 국가 관료를 교체하거나 선출 및 임명 절차를 바꾸는 
것을 민주주의의 확대 및 정착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무엇보다 이 관점은 정권 교체와 
선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과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간과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지배자들은 아래로부터 압
력에 굴복해 더 넓은 계층에게 투표권을 내놓았지만, 권력 자체를 내준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1987년 민중의 저항으로 직접 선거제도를 도입했지만, 권력은 여전히 기존 집권당과 
야당 등 지배계급의 몫이다. 그간의 정권 교체는 국가의 본질과 국가 관료의 성격이라는 측면
에서 본다면, 결정적으로 그 본질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의 성격은 정책 방향 및 정치 성향의 차이이지, 민주주의의 계급적 차이를 뜻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기존 여당과 야당의 정권 교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개혁 
정부의 민심 이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준다.   
 국가 관료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 성격은 자연의 변형과 자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연환경의 변형은 사회를 유지 및 발전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다. 핵심은 자연환경 변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이다. 인간의 필요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이윤 추구를 직 · 간접
적인 목적으로 추진한 것인가가 자연환경 변형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한다.

3. 환경 쟁점과 개발 사업 
 
 1980년대에는 공해와 핵발전소 및 핵무기, 지역민의 생존권 문제 등을 주로 언급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의 환경 쟁점은 국책 사업, 생활환경과 먹거리 문제, 소비 영역으로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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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7년 민주화로 이전 시기보다 확대된 민주주의는 다양한 환경 쟁점을 언급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1990년에 두산 전자는 페놀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해서 부산과 
구미 지역의 수질을 오염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진행되었
다. 이후 1996년에는 썩어 버린 시화호가 사회 쟁점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사회적 파장은 새
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 환경 · 사회단체는 10대 환경 이슈를 발표
했다. 10대 환경 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린벨트 정책 후퇴, 동강댐건설 반대와 전 국민적 참
여로 백지화 쪽으로, 새만금 간척사업 백지화 운동, 유전자조작 식품 논란, 핵발전소 방사능 
유출, 낙동강 수질 대책, 다이옥신 파동과 돼지고기, 퇴보하는 환경정책, 1회용품 사용규제 확
대실시, 갯벌보전을 위한 습지보전법 제정. 
 200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형성된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운동의 흐름은 동강댐 반대 운동, 
천성산 터널 반대 운동,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등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이어
졌다. 2013년에 환경운동연합은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늘어나는 
화학물질 사고, 녹조 대란 및 총체적 부실 4대강 사업,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과 식품 오염,  
최악의 기후재앙 필리핀 슈퍼태풍 하이옌, 자유를 찾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비리와 결함’ 
핵발전소, 시민 햇빛발전소 확산, 중국발 초미세먼지 공포,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등이다. 
이러한 환경 사안 중에서 동물권 요구와 시민형의 친환경적 사회 대안론, 주거 환경인 층간 
소음 사안 등은 이전 시기에는 없었던 쟁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 쟁점이 기업 운영
과 정부 정책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에서 생활환경과 소비 영역, 인간 이외의 생물 
종에 관한 쟁점 등으로 확대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 쟁점이 사회 영역별
로 다양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6월 항쟁 이후 진행된 개발 사업을 통해 국가 관료가 진행한 국책 사업의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장 건설 사업, 4대강 사업을 살펴보자. 

1) 선거 공약과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한 결정적인 계기는 1987년 대통령 선거였다. 문경민(2000)과 이시재
(2002)는 전두환 정부가 제13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정의당의 후보인 노태우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적 요인을 새만금 간척사업이 추진된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1987년 12월 10일에 
노태우 후보는 전주 유세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관계 정부 기관에서 재
원조달의 어려움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추진 불가’로 결론 난 이 사업은 13대 대선
을 불과 엿새 앞두고 선거 공약으로 등장했다.
 노태우는 대통령이 된 이후로 3년 동안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경제부처의 반
대로 예산을 충당하지 못한 말뿐인 이 선거 공약은 노태우 정부 말기에 지지도가 떨어지자, 
야당의 압력과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전라도 민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사업은 착공되었다. 무
엇보다도 1991년 7월 19일에 김대중 신민주연합당 총재가 여 · 야 영수회담을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다.  
 1991년 11월 28일에 기공식을 한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2년 총선과 대선, 그리고 1995년 
지방 선거,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 2000년 총선, 2002년 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등
장했다. 1992년 4월 13일 총선에도 여러 지역 국회의원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노태우 대통령도 4월 13일 총선을 인식해서 전북도청에서 업무계획을 보고 받
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주 · 이리 · 군산 · 정주를 연결하는 대규모 공업 벨트가 완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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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국 이래 최대 역사인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전북은 다가오는 21세
기엔 우리나라 공업화와 산업발전을 이끄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선일
보》 1992년 2월 19일). 여당이 야당의 표밭으로 알려진 전라도의 민심을 잡기 위해 각종 전
라도 개발 사업을 내세우는 모습은 대통령뿐 아니라 여권의 최고 의원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
다. 전북 익산 및 이리 지구당원 단합 대회에 참석한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은 14대 국회의 
3대 과제로 남북통일, 경제재도약, 호남 개발을 제시하고 “용담에 물이 차면 전라도가 낙원이 
된다”라는 이 지방 전래의 고언을 인용하면서,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인 새만금 간척사업(1조3
천억 원 투입)과 이에 따른 용담 댐 건설이 호남 선진화의 촉진제가 될 것을 주장했다(《국민
일보》 1991년 3월 3일). 
 1992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에 온 김영삼 후보는 전북도지부 강당 연설회
에서 군장 산업기지와 전주이리지역 공업단지의 확충, 새만금 간척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을 약속을 했다(《세계일보》 1992년 5월 14일). 대통령에 당선된 김
영삼은 1994년 2월 28일에 전북을 방문해서 “이 지역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군장 산업기지, 
전주 과학단지 등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며 “서해안 시대를 맞아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전북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중앙일보》 1994년 2년 28일). 그리고 김영
삼 대통령은 1995년 2월 18일에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토 확장 
차원의 간척사업이었으나 문민정부 이후 공업화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최대한 자
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조선일보》 1995년 2월 19일). 
 1997년 대선 후보인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 김대중 후보 모두 새만금 지구의 복합개발
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이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을 농지 위주가 아닌 복합 산업용지로 개발하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개선하면서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며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광양만 고속도로건설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군
장 광역권 개발계획 등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김영삼 정부의 3대 부실 사업의 하나
로 지목했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면서도 정치 목적으로 진행된
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재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인, 2001년 초반에 한나라당은 이 사
업은 환경 파괴가 고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은 4월 10일에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당 부대변인이 성명을 통
해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의원 개인적 의견으로 결코 당론이 아니다”며 
“환경친화적 개발을 전제로 한 사업 추진에 대한 한나라당과 이 총재의 입장은 불변이다”고 
밝혔다(《한겨레》 2001년 4월 11일). 이 당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나라당은 새만금 간척사
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전라도 민심을 잡기 위해 지역개발 논리
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내세우기는 마찬가지였다.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에 나온 6명의 후보자 중에서 새만금 간척
사업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은 해
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2001년 3월 7일에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새만금 간척사업은 누
구누구의 이해관계가 얽혀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그야말로 인간의 지혜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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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이 가지고 올 결과를 본다면 우리는 너무 경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전라북도민이 전부 바란다고 해서 그것이 뒤에 가서도 역시 전부를 바
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는 보장할 수 없는 상태다.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바란다 해도 정부 
관료로서는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재고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계속 추진’ 
당론에 불만을 내 미쳤다(《한겨레》 2001년 3월 7일).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자, 노무현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유보 입장을 철회했
다. 2002년 3월 31일, 전라북도 국민경선 연설에서 노무현은 “전북은 전국에서 아주 뒤떨어
진 곳이어서 각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새만금 결정 과정 그 절차에 문제를 지적했지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흔들림 없이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 확실하게 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확실한 추진을 약속했다(《동아
일보》 2002년 3월 31일).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1월에 이 사업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
원하기 위한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월 
28일에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을 제시했다. 
 최대의 국토 개발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 11월 16일에 기공하여, 환경단체의 반대
와 긴 법정 소송으로 2번이나 사업이 중단 된 이후, 2006년 4월 21일에 방조제 물막이 공사
를 거쳐, 2010년 4월 27일에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물막이 공사 이후에 현재는 2단계 
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여 년째 미완의 새만금 개발 사업은 선거 공약으로 등장해 전
라도 표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정치 공학적인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에 대한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알 수 있는 교훈은 
(형식) 민주주의의 꽃인 직접 선거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 ‘곧바로’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정
책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 경제 보상과 핵폐기장 건설

 1978년에 고리 핵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현재 총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된
다. 1978년에 핵발전소의 발전량은 2,324GWh로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했으나, 2016년
도에는 161,995GWh를 발전하여 전체 발전량의 30.64%를 담당한다(《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
지》).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은 연간 1호기당 100드럼(200ℓ기준)이 발생한다. 2017년도에는 
25기가 운영하고 있어서, 총 2,500드럼의 중 · 저준위 핵폐기물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고준
위 핵폐기물)의 경우에는 연간 750톤이 배출한다. 핵발전소를 멈추지 않는 이상, 연간 핵폐기
물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무엇보다 39년 전에 나온 폐기물과 함께 누적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쓰레기 소각장처럼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다.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서 한국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핵발전소를 운영하
려는 지배 세력(일종의 핵마피아)에서 탈피하지 않은 한8) 핵발전소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될수록 핵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배출된다. 핵폐기물을 다른 국가로 전가
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처분해야 할 공간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에서 
한국의 지역민은 핵폐기장을 반대한다. 핵폐기장 건설을 고수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유용

8) 한국 정치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해 정일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의 국가는 국내 지
배계급에 의해 포획되었다기보다 미국의 헤게모니와 초국적 지배계급에 의해 침투당했다고 볼 수 있
다. 그래서 역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나 민간 민주주의 정권의 지도자를 막론하고 모두 미국
이 부과한 헤게모니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정일준, 201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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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은 무엇일까? 지역 경제의 이해관계를 이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핵폐기장 건설
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등장했다.
 1996년에 민선 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 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핵폐기장 유
치신청은 현행법상 지방 자치단체장만이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에 기초해, 2003
년 7월 11일에 부안군수는 핵폐기장 유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7월 23일
에 부안 군수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잘해달라고” 격려했다(《경향신
문》, 2003년 7월 23일). 
 부안은 2001년에 16%, 2002년에 13.8%로 낮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다. 부안 군수는 
“부안군 1년 예산 1,855억 원 가운데 순수 세입으로 충당하는 돈은 180억여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라북도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으로서 방사성 폐기장 유치는 큰 유혹일 수밖에 없다”(김상돈, 2004: 257)면서 핵폐기장 유치
를 주장했다. 지역 간 경제적 차이는 핵폐기장과 같은 위험시설이 설치될 예정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상금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위험을 돈으로 보상하는 상황을 만든다. 15여 년 동안 핵폐기장 부지를 결정하
지 못한 상황은 경제적 요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1995년에 굴업도 핵폐기장 부지선정에 실패한 정부는 1988년에 3,000억을 핵폐기장 유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2003년에는 양성자가속기사업과 연계한 핵폐기장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핵폐기장이 들어설 위도 주민 보상에 관해 2003년 7월 26일에 부안을 
방문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현행법률상 직접 현금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위도 주민들의 원전센
터 유치 의사와 열의를 높이 평가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해 직접 현금 보상을 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7월 28일에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고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금보상이 국민 정서
에 맞지 않으며 이번에 현금을 지원할 경우 향후 국책사업 추진 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에 현금 지원을 반대했다. 
 노무현 정부는 현금 보상을 하지 않는 대신 2조 원이 넘는 지역 개발투자를 약속했다. 핵폐
기장 외에 양성자 가속기 설치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등 8,600억 원이 투자되는 핵심 
사업을 약속하고 지역 지원금 3,000억 원에 4,500억 원의 정부 지원비를 추가했다. 그리고 지
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테크노 파크 개발(800억 원)과 산업단지 개발(1,500억 원), 배후 주
거단지개발(1,100억 원), 관광레저 단지개발(1,500억 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원전수
거물 유치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안 · 위도지역개발단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
다(김상돈, 2004). 
 하지만 부안 주민은 핵폐기장 건설을 통한 불확실한 경제적 이득보다는 핵폐기물이 가져올 
위험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이해를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가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면 할수록 
지역민의 반대 운동은 더 거세졌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사용하던 물리력을 동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부안 주민의 반대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
후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는 단호하게 경찰력을 동원했다. 물리적 충돌을 목격한 부안 사안
에 관련한 사회 운동 단체는 갈등을 중재했다. 이러한 중재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주민 투
표였다.
 부안대책위는 ‘부안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핵폐기장 즉각 백지화 요
구를 양보해 주민투표 시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주민투표법, 정밀지질조사, 찬
반 토론 분위기 조성, 준비 기간과 행정 절차에 많은 시간 소요, 내년 총선연계 등의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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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주민투표 연내실시 안을 거부했다. 이러한 정부의 반응을 본 부안 주민은 노무현 정부가 
‘말뿐인 참여정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지역 주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를 비판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국회 연설을 통해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을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국가의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과 같은 
중차대한 국민투표조차 2달 만에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에서 부안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
민투표조차 행정적인 절차상의 준비 기간을 이유로 연내 실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부안 핵폐
기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부안 핵폐기장의 평화로운 
해결을 외면한 반민주적 노무현 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2013년 11월 18일)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의 여파로 핵폐기장 선정 방식은 변경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
장 후보지 선정을 유치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의회 동의 및 주민투표 시행을 의무화하고 중 
· 저준위 핵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을 분리처리 했다. 또한 특별법을 통해 유치지역에 3,000
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반입 수수료 보장 등의 경제적 보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결과적으로 핵의 위험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물질적 보상과 교환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형성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원자력 정책은 위험을 화폐와 교환하는 거래 게임으로 전환되었다. 방폐장이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의 대상이 아니리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 Yard)의 대상이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고준위 중간저장시설과 중 · 저준위 방폐장을 분리하여 위험은 낮추고 보상은 
높이면서 주민참여라는 민주적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찬성률에 따라 입
지를 선정한다는 게임의 규칙을 정해서, 위험 프레임을 경쟁 프레임, 즉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간 경쟁 
프레임으로 대체했다(구도완, 2012: 73). 

 참여 정부의 참여 민주주의는 역설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욱 노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이에 반해 반핵운동 진영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박할 환경적 이해관계
에 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성격
에 대한 견해 차이 및 비판의 정도가 달랐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2004년 환경 비상시국 회의
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자, 노무현 정부는 경제적 보상을 부각하고 환경 운동 진영과 지역
민 간의 분열 정책을 확대했다.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참여 민주 제도로 주목받은 주민 투표는 핵폐기장 문제를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로 국한 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핵의 위험을 고려할 때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의 
건설 문제는 지역민‘만’의 쟁점이 아니다. 핵폐기장이 건설되면 당장은 인근 지역민이 위험을 
감내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핵발전소를 둘러싼 쟁점이 지역민의 문제
로 국한될 수 없다. 현재 지역민의 위험은 더 큰 한반도의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에 민중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현재의 이해관계로 전체가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핵폐기물은 5만 년에서 10만 년까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 
자체가 ‘절대적 위험 시설’(김철규 · 조성익, 2004: 홍성태, 2004)이다. 따라서 핵발전소를 더 
짓지도 않고 현재 운영하는 핵발전소의 중단을 전제하지 않은 핵폐기장의 건설은 핵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일 것이다. 탈핵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적 절차로 핵폐
기장 건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결국, 핵을 둘러싼 쟁점은 찬핵 집단과 반핵 집단으로 공론을 확대해야 한다. 위험과 갈등의 
내용에 따라서 그 해결의 범위와 수준이 결정된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운동은 핵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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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타협할 수 있는 갈등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었다. 하지만 참여 정부는 
(탈핵이 기초하지 않은 상황에서) 타협할 수 없는 쟁점을 지역의 경제 보상이라는 가격 기제
로 문제를 치환했다는 점에서 위험의 화폐 거래를 강화했다. 

3) 건설 기업과 4대강 사업

 2008년 4월 말에 시작된 저항적 촛불 운동의 결과로,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전
술상 포기하고 4대강의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전면으로 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내세웠
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총 22.2조 
원을 3년 동안 투자해서 4대강 본류 구간에 16개의 보 건설, 5.9억 ㎡의 준설, 낙동강 배수간
문을 증설하는 사업이다. 서해안 지도를 바꾼 새만금 간척사업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대구를 
포항처럼 항구도시로 만들겠다”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목표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 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
토 재창조를 4대강 사업의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낙후된 지방경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었다.9) 실제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2009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다. 지자체의 재정적 열악함을 
보여주는 2009년 지방채 총 재무잔액 25조 6000억 원은 2008년 말에 비해 32.9% 늘어난 금
액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지방 건설업은 활성화되겠지만 이것이 곧바로 지역 주민의 경
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카지노 산업을 유
치한 강원도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원랜드가 들어서면서 지역의 세수는 증가했지만 지
역주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도박의 피해로 지역 전체는 멍들어있다. 
 2009년 정부 자료에 따르면(권오현, 윤영선, 2009: 22), 4대강 사업에 총 22.2조 원인데, 이 
중 19.4조 원을 순수 건설 공사비로 추정해서 발표했다. 권역별 건설공사비는 수도권 1.6조 
원, 강원권 0.5조 원, 충청권 2.9조 원, 전라권 3.4조 원, 경북권 6.4조 원, 경남권 4.6조 원이
였다. 경상도의 건설비는 11조 원으로 전라도보다 3배 이상 많다. 
 국내 10위 안에 속하는 재벌그룹 계열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을 나눠 먹었다. 현대 건설과 삼
성 물산, 대림 건설, GS 건설, SK 건설이 각각 2개 공구를 맡았으며 대우 건설과 포스코, 현
대산업개발이 각각 1개 공구를 따냈다. 대부분의 국책사업은 일반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정
가의 60~65% 정도에 낙찰되는데, 4대강 사업은 15개 공구의 낙찰률이 90%를 넘는다. 이것은 
건설자본 간에 일반적인 경쟁 없이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 중심의 건설
업계 담합뿐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 선정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학연과 지연이 작용했다. 4대강 
1차 사업 공모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포항 동지 상고 출신 기업인이 대거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낙찰받은 컨소시엄 업체 54곳 중 포항 지역 6개 기업이 낙동강 9개 공구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중 8개 공구는 동지 상고 출신 기업이다.
 2011년 1월 27일에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
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이행(12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환경영
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82건)하였으며, 문화재조사의 경

9) 2009년 11월에 박광태 광주시장은 영산강 사업 기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은 녹색성
장의 기반이 되고 지역발전의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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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1. 1. 20.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18건 조사 중 1건 착수예정)하
는 등 절차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사업 초기에 조속한 사업 완료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
나 환경영형평가를 축소했다. 우선 국가 예산의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
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목록에서 4대강 사업은 제외되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 항을 개정하여 제외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변경된 제외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로서 제외사업은 행정부의 임의성 내지 자의성에 따라 정해질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같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큰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어느 사업보다 강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도 
‘긴급한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외사업으로 결정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
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효수단으로서의 동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게 된다(이원영 · 
박태현, 2009: 36).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를 무시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하여 운영했다. 이는 사실상 사
업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여기고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4대
강 사업처럼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형 개발 사업은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
치는 사업이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은 민중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강행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민 참여적 동의를 제약했다.  
 지난 국책 사업의 역사는 자연의 섭리와 경제적 및 정치적 이윤 추구가 충돌함을 보여줬다. 
1994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시화호는 3년 만에 물이 썩으면서 결국 2000년 바다를 
막은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했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의 실패를 통해 한국 사회는 1997년
부터 본격적으로 제2의 시화호의 사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주목했다. 시화호와 새만금간척사
업은 ‘물은 흘러야한다’는 자연의 섭리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하지만 “수량이 많으면 
물이 맑아지다”는 이명박 정부 식 물 그릇론은 지난 반(反)환경적 역사를 반복한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국가 관료가 진행한 개발 사업의 추진 동기 및 목적을 다음
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1987년 6월 항쟁으로 국가 관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전 간접 선거제도보다 국가 관료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
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 공약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
국은 지역 불균등 성장으로 지역주의가 강하다. 직접 선거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 모두를 포함
한 정치인은 전라도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을 계속 추진했다는 점
에서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는 동일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일성이 두 정부 간의 차이를 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정부는 국가 관료로 선출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 파괴 사업을 진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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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국가는 다른 국가와 경쟁을 해야 한다. 특히 제국주의 열강의 경쟁 구도에서 한반
도는 지정학적 경쟁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은 제국주의 간
의 지정학적 경쟁이 표출된 사건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서 남한은 전기 생산의 일
정 부분을 핵발전소로 공급받는 방식을 택했다. 핵발전소의 운영 원리가 핵무기 개발과 밀접
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핵발전소의 운행은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학적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보수 정부와 개혁 정부의 국가 관료는 핵 산업
에 대한 유사한 행보를 취할 것이다.10)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할수록 핵폐기물은 쌓여만 간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중에도 방사능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현재 안전한 
보관 지역이 여러 지각 활동과 기후변화 등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10
만 년 이상 인간 사회를 포함하고 있는 지구 생명체와 격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은 자체가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다.  
 세 번째로 기업 자본가가 출신이 국가 관료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건설 · 
인천제철(주) 등 현대그룹의 8개 계열사 대표이사 및 회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정부는 기업가 출신답게 ‘기업 친화주의’(business friendly)를 공식적으로 내세웠다. 국가 관
료는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자구책으로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듯 
인간의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관료의 정치 · 경제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그간의 
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을 추진한 동기 및 목적 자체가 
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한다. 표를 얻기 위한 개발 사업, 지정학적 경쟁 관계 속에서 운영
하는 핵 산업, 기업을 위한 개발 사업은 국가 관료의 본질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좀 
더 민주화된 정부에서도 국가 관료의 본질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이상 환경 파괴적 사업이 진
행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핵폐기장 건설, 4대강 사업이 보여준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지역 경제의 불균등은 민주화 국면에서 지역 성장을 내세우는 선거 공약으로 표출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화 이전까지 영호남의 지역 격차는 매우 크다. 호남권을 100으로 할 
때 1962년 150, 1975년에 213, 1985년에 278, 1991년에 264로 호남이 영남권에 비해 경제
적 성장이 낮아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을 알 수 있다”(정태일, 2015: 293). 이는 경제
적 지역 격차는 영남과 호남 간의 지역 갈등의 물질적인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제적 지역 격차는 지역 개발용 선거 공약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직접 선
거와 지방자치 선거가 확대되는 공간 속에서 지역 성장 공약은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과 역행
하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둘째, 환경 사안에 따라 사회적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
표적인 사례가 핵 산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개혁 정부라도 자본주의의 축적 방식(지정학적 경
쟁)과 이와 연결된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 참여 방식인 주민 투표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정부 정
책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5년 11월 2일에 군산과 포
항, 경주, 영덕군에서 시행된 핵폐기장 건설에 관한 주민 투표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환경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집단적 행위는 좀 더 실현 가능한 이해관계를 선택할 것이다. 실현 가
능한 이해는 선거 당시에 정치 ·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행위에 반

10) 이러한 모습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고리 5 · 6호기 핵발전소에 대해서 ‘일
시 중단’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는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정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잠수함 도입
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8월 7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핵잠수함 추진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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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다. 이는 주민 투표제도가 항상 민주주의를 대변해 주는 수단이 아닐 수도 있는 점을 보
여준다. 어떠한 상황에서 주민 투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안 혹은 경주의 사례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개혁 정부보다 보수 정부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축소할 수 
있다. 한강과 금강, 낙동강과 영산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16개의 보를 막아 물을 가두
며, 630㎞ 구간의 제방을 높이는 4대강 사업은 기존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 지형과 지하수 
등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이다. 한반도의 4대강 본류를 대규모로 변형시
키는 사업은 환경적 고려를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
으로 개발 사업의 사업 승인 및 국민의 동의 절차를 축소시켰다.      
 그동안 민주화 운동은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의 전환을 목적으로, 민주 정부 구성과 민주주의 
체제의 성립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환경 쟁점에서 보여
준 반(反)민주적인 모습을 경험한 민중은 어떤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물음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정부분 인식했다. 보수 정부는 노골적으로 절
차적 민주 제도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보수 정부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지만 개혁 정부는 
보수 정부보다는 절차적 과정을 인정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절차적 과정은 보수 정부보다는 민주적이지만, 계속해서 환경 파괴 사업을 추진한 개혁 정부
의 행보는 개혁 정부가 기초한 현대 민주주의의 성격 즉,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을 파악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은 개혁 정부
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 민주화 운동은 현존 민주주의 내에서 개혁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민주주의를 성찰하면서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물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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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불확실성, 그리고 시민과학

강윤재(동국대)

1. 서문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지역적 차원은 물론 전지구적 차원에서 격화
되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가치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환경정책을 둘
러싼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각축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까닭이다. 그 주요한 해결책으
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강화하려는 노력, 즉 시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환경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의 활동에서 보듯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시민참여를 통한 환
경 거버넌스의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환경갈등의 해결 노력에서 시민참여의 중요성 못지않게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의 중
요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에도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는 핵심적이며, 의사결정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지식과 정보는 전문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뿐 일반시민들과
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런 까닭에 환경정책 거버넌스는 전문가와 일반시민
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가에게는 전문지식의 조언을, 일반시민에게는 
상식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지식과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비대칭적 성격을 띤다.  
  한편, 지식생산과 관련하여 시민과학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처음에는 천문학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위주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환경 및 생태학 분야로 활동반경을 넓히면서 활동의 성격도 환경문제의 직접적 
해결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바람직한 협업모델
로 꼽히는 시민과학은 새로운 방식의 지식생산을 가능케 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과정
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이 글은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난관으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
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야기하는 난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과학의 대표적 사례를 간략하게 소
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민과학 활동 사례의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시
민과학이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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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확실성의 문제와 시민참여형 과학 연구

기후변화와 GMO, 원자력발전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 잘 드러나듯, 지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환경갈등이 심화될 소지는 커진다. 현대사회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이 주로 과
학적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에는 생태계의 복잡성
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는 빈도수와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기후변화 논쟁에서 하키스틱 논쟁은 이를 잘 보여준다. 불확
실성은 전문성의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환경갈등을 심화시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
기도 하지만 시민참여의 필요성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1993)는 지식과 동의를 기준으로 위험문제를 모두 4가지 유
형으로 나누고 있다. 지식이 확실한 경우에도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식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문제해결은 난관에 봉
착하고 만다. 전자의 경우에는 확실한 지식을 통해 강제적 조치나 설득을 통해 사회
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Ravetz(1999)는 불확실성이 클 경우, 특히 의사결정에 따른 피
해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기존의 문제해결전략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시
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
이지만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참여 자체가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없기 때
문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면, 시민참여의 성격과 
시민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실마리는 시민참여의 범위를 의사결정
의 “과정”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내용”으로 심화‧확대하는 방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며, 시민의 역할도 수동적인 지식의 소비자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능동적인 지식의 생산자로 거듭남을 뜻한다. 
  그 동안, STS 연구에서는 시민-전문가(lay-expert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졌으며,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현장연구(wild research)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
형 지식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엡스틴(2012)은 에이즈 활동가들이 에이즈 
치료 운동에서 전문가에 버금가는 전문성을 획득하는 사례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경계가 생각보다 넓지 않음을 보여준다. Callon et al.(2009)는 프랑스 근위측증 환자
모임의 연구 의제설정 활동과 지식생산 참여 활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한 하
이브리드포럼(hybrid forum)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논의들은 과학 연구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범위와 활동의 성격에 대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더욱이, 
지식생산에서 의제설정의 중요성을 함축하는 언던사이언스(undone science)의 논의
는 시민참여의 범위를 지식생산 과정으로 확대한다면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에도 변화
가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Frickel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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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과학 활동의 현황과 새로운 가능성 

시민과학은 지난 10여 년 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으며, 지역 차원은 물론 국가 차
원, 더 나아가 국제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가령,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온라인 기반 시민과학 플랫폼인 Zooniverse는 참여자들이 
전 세계에 걸쳐 1백만 명이 넘는다. 독일의 경우, 2012년에 과학자들이 5000명의 시
민들과 협력해서 17000개의 모기 샘플을 포획함으로서 공중보건에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옥스퍼드 기후변화 연구팀은 6만 명 이상의 휴면 컴퓨터를 
활용하여 33,000모델을 돌릴 수 있었다(Haklay, 2015). 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데, 정부 차원에서 시민과학을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1) 
  시민과학이란 “일반시민의 참여로 수행되는 과학연구로, 종종 전문 과학자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이나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을 총칭한다(옥스포드 영어사전, 2014). 
시민과학의 기원은 17세기의 초기 근대과학 형성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과학 연구(활동)에 참
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크게 작용한다. 대표적인 시민과학 플랫폼(프로그
램)으로는 GLOBE, eBird, Zooniverse, ExciteS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은 
모두 생태학 및 환경 분야에 속하거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Zooniverse(그 모
태가 Galaxy Zoo)도 천문학 분야에서 시작했지만 현재에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관련
된 연구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GLOBE, eBird, Zooniverse 등은 대체로 전문가의 의제설정 속에서 일반시민들은 
주로 센서(sensor)로 자료수집과 분석에 기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시민들이 자료
수집에 참여함으로써 소수의 과학자들만으로는 엄두를 내기 쉽지 않았던 광범위한 지
역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해졌고,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계
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 플랫폼에서 시민들은 수동적인 
지식생산 조력자에 그치고 있지만 그런 제한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생산이 불가능
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의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준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ExciteS는 지역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
으며, 일반시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간학문적 
성격의 ‘익스트림 시민과학’(extreme citizen science) 연구그룹에 의해 진행되고 있
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지역적 필요성, 실행, 문화 등을 고려한 지역에 맞는 
상향식 실천 방식으로서,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지식생산과정을 설계
하고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건설하여 함께 일하고자하는” 것에 
두고 있다(출처: ExciteS 홈페이지). 또한, ExciteS의 연구진은 시민과학의 권력관계 

1) 2015년, 연방정부의 각 기관들이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시민과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출처: 백악관 홈페이지와 OSTP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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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주도권(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의식 속
에서, 저개발국가의 문맹 시민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는 물론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ExciteS의 활동 
사례는 앞선 다른 세 플랫폼과는 달리 지식생산에서 시민들의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
려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민과학 활동이 지식생산을 촉진하고, 심지어 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학은 환경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민참여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식생산에서 시민들의 주도성이 보장된다면 불확실
성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4. 국내외 시민과학 활동 사례 분석

시민과학이 환경문제에서 불확실성의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과학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사례: 스페인의 OpenSystems-UB2)

OpenSystems는 바르셀로나 대학교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위주의 워킹그룹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즉, 필요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워킹그룹 형태로 조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팝업(pop-up) 과학으
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의 참여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단기간에 집약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OpenSystems을 이끌 고 있는 Perelló 교수는 자신들의 활동방식을 “게릴라 과학”이
라고 칭하기도 했다. 그는 복잡계 물리학 분야를 전공하고,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한 
매우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학문적 접근과 시민참여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의 장점
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워킹그룹 위주의 활동방식도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실용적 접근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안된 
것이다. 문제해결방식도 미리 정해놓은 틀을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먼
저 해당 지역(문제와 관련된)의 시민들과의 모임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penSystems의 활동이 생태학 및 환경 분야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소음이나 공
공장소 개선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에도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환경문제에서 발생하
는 불확실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가령, Bee-Path 프로젝트와 그 적용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행동방식이 마치 벌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2년 과학 페스티벌(the 

2) 아래 내용은 OpenSystems를 이끌고 있는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Josep Perelló와의 인터뷰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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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a de la Ciència i la Tecnologia)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것
이 그 시초였다. 참여자들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일종의 센서로 기능하여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오픈 소스로서 공개되
기 때문에 누구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프로젝트의 방법은 일종의 도
구로서 기능할 수 있는데, 일정한 공간에서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런 움직임이 의미하는 바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한 마을의 노인들의 이
동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그 마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노인들이 자주 
가는 곳과 거의 가지 않는 곳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로의 이동이 용이한지 그
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 노인들이 피하는 곳은 소음이나 오염 등의 원인 때문에 그
런 것일 수 있으므로 지역 환경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바르셀로나 시정부는 증거기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과학 활동과 기
본적으로 방향성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방향성은 시민참여형 과학연구라 할 
수 있고, 그것을 Perelló 교수는 “wild science”라고 규정한다. 이는 정책 혹은 거버
넌스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적어도 Bee-Path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민과학 활동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료수집
을 강화함으로써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2) 국내사례 1: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3)

1991년에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낙후된 전북지
역을 개발한다는 정치적 논리에 치중해 있었고, 그 결과 경제적 논리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거셌다. 사업계획은 
수시로 변경되면서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으며, 시화호 사태의 경험 속에서 수
질오염에 대한 우려에 커지면서 공사 중단요구도 커졌다. 지역개발과 환경보호라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001년, 환경·시민단체에서 매립면허 취소소송이 제기되
는 등 전국민의 관심을 끄는 정책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그렇지만 공사는 강행되었고, 
2003년을 거치면서 반대운동의 열기와 국민적 관심도 줄어들었고, 2006년에 방조제 
건설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에 기초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이 커졌다. 가령, 민·관·학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성급하게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된 현장조사조차 없었다는 불만을 자아냈다. 새만금 지역
의 파괴와 변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던 시민들로서는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불만은 전문가들에 대
한 실망과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새만금의 환경과 생태를 기록하여 전달해야 

3) 이 글은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홈페이지(http://cafe.daum.net/smglife)와 10주년 활동백서인 『새
만금 생명 보고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10주년 활동백서』, 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워크숍 <과학하
는 시민들>에서 남선정 선생님의 발표 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그리고 실행위원으로 조사단에 참
여했던 이성실 님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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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해서, 2003년에 ‘시민’이 강조된 새만금시민생
태조사단이 만들어졌다.   
  시민생태조사단은 2000년 민·관·학 공동조사단과 한일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활동
가와 시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습지보호운동을 펼쳐왔던 활동가와 시민
들이 중심에 있었고, 한일공동조사단의 사토 신이치(동북대학교 종합학술박물관)는 전
문가로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조사단은 매달 탐사활동에 나섰는데, 참여인원은 
많을 때는 70-80명이 적을 때는 10명 정도였으며, 그 활동결과를 보고서에 담아냈다.  
  조사단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10년 동안 120회에 걸쳐서 생태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새만금 지역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와 그 변화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구축함으로
써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변화추이와 문제점,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열어놓았다. 참여시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매월 첫 주 토요일과 일
요일 이틀 일정으로 탐사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사는 워크숍(지난 달 활동 결과 공
유),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서 물새, 식물, 동물, 저서
동물, 문화조사 등 5개 팀별로 이루어졌다. 조사 영역은 만경강/동진강 하구의 방조
제 안 수역 및 갯벌, 새만금 지역 내의 마을, 금강하구/변산반도/곰사만 등의 인접지
역이었다. 
  10주년 활동백서 발간 이후,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의 물새팀과 문화팀
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같이 조사단 활동 참여시민들이 
주축이 된 활동들도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시민생태조사
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그 본보기로 여겨지고 있다.  
  
3) 국내사례 2: 서울제비SOS프로젝트4)

‘제비와 더불어 사는 서울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아, 제비 조사와 제비인식증진, 제비
보존 등의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단체인 
생태보전시민모임과 생태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인 ‘터치 포 굿’, 국립산림과학원, 서
울시(푸른도시국의 자연생태과) 등이 서로의 장점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10년을 목표
로 공동 진행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2015년에는 서울에서 제비의 분포와 개체수를 
조사하는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5)

  조사는 2015년 5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시민 제보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서식이 확인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썼다. 이를 위해서, 시민
들이 직접 참여하여 벌이는 현장답사모니터링과 ‘터치 포 굿’에서 개발한 ‘숨은제비찾
기’라는 웹을 기반으로 한 참여모니터링을 활용했다. 서식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쓴 것

4) 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한 워크숍 <과학하는 시민들>에서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의 발표 자료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생태보전시민모임 홈페이지와 언론자료 등을 참고했다.

5)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용둥지 수는 139개, 옛둥지 수는 477개로서 개체 수는 모두 650마리였다(<세계
일보>(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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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든 시민들이 쉽게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비 개체수 산정이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도 조사가 미흡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제비 조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 모니터링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또한, 제비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제비둥지와 똥받이대 제작 및 보급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비둥지가 있는 집에 명패(흥부네집)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제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5. 종합 및 결론

시민과학 활동은 기존의 과학연구에서 확보하기 힘든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는 환경문제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물론, 양질의 자료 확보가 곧바로 올
바른 해결책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키워주는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면 해결책에 
대한 더 나은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6) 
  국내외 사례들은 시민과학 활동이 지식생산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환경문제의 해결
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OpenSystems은 워킹그룹 방식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고안
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ee-Path 기법을 활용하여 노인들
의 동선을 파악하여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다음, 특징들을 해석해냄으로써 문제를 해
결하고 있다. 이런 기법은 기존의 설문이나 인터뷰 등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적용된 기법은 데이터마이닝에 기초
한 것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도시의 환경문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풀이방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제비SOS프로젝트는 그 접근법에서 OpenSystems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비의 생태적 분포와 상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
한 다양한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존의 소수 
전문가들 위주의 연구에서는 생태적 분포에 대한 조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반대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료의 질(質)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여 문제라는 지적도 없지는 않다. 적어도 적절하게 훈련된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양질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
기에 언던 사이언스의 문제의식, 즉 연구주제의 설정에 따라 투입되는 지식과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하면, 시민 주도의 시민과학 활동은 지식생산의 혁신적 

6) 또한, 자료의 질(質) 문제는 불확실성을 다루는 문제, 즉 불확실성거버넌스(uncertainty governance)
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조아라·강윤재(2015)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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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경우는 10여년에 걸친 지속적 탐사활동을 통해 새만금 지
역의 생태변화를 자료로 남겼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조사단의 활동은 간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간척사업이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 활동이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간척사업
이 생태계에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자
료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축적된 자료의 질(質)에 대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
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의 측면에서 불확실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여지가 충분
함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환경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살펴봤다. 시론적 성격의 글로
서 가능성 일부를 타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좀 더 다양한 시민과학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
지 않았지만 시민과학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 측면과 함께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특히, 국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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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돌고래 관광의 녹색통치성 분석 

최명애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myungae.choi@gmail.com 

초록: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서 고래는 ‘값싼 단백질 공급원’에서 ‘보호 가치가 있는 멋진 야생

동물’로 새롭게 여겨지고 있다. 고래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제 포경 모라토리움, 고래 보호 법제화, 
고래 관련 생태적 지식과 문화적 재현물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간의 제도적, 사회적 변화와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2009년 울산을 시작으로 2014년 제주에서도 야생에서 

고래 및 돌고래를 관찰하는 고래 관광이 실시되고 있다. 고래 관광은 고래의 비살상적 이용을 통해 

포경을 대체하고, 고래의 생태적 가치를 상기시킴으로써, 고래를 ‘보전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고래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고래 관광을 통한 고래 

보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실제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다양하고 상충되는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본 발표는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규정되는 다양한 양태를 살펴보고, 주요요 

돌고래 담론이 갖는 생태적 함의를 짚어 본다. 현재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

고래’와 함께 야생으로 돌아간 ‘방류 돌고래’라는 측면이 강조돼 제시, 인식되고 있다. 야생을 수족관

의 대척점으로, 고래 관광을 돌고래쇼의 대척점으로 상정하는 이 같은 형태의 고래 관광은 고래 관광

을 포함한 야생에서의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고래 보전 기여에 한계를 갖는 것

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고래 관광 분석은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접근을 방법론으로 활용

했다. 

1. 고래: ‘고기’에서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고래1)는 지난 30여 년 간 한국 사회에서 큰 변화를 겪은 동물 중 하나다. 고래는 오랫동안 ‘고기’, 
특히 ‘값 싼 단백질 공급원’으로, 포경과 같은 살상적(lethal) 방식을 통해 이용해야 할 자연 자원으로 

여겨져 왔다. 2000년대 전후 ‘멸종위기 야생동물’ ‘귀엽고 지적인 생명체’와 같이 고래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등장하면서 고래를 보전의 대상, 적어도 수족관이나 고래 관광(whale-watching tourism)과 같은 

비살상적(non-lethal) 방식을 통해 이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들이 대두하고 있

다.2) 이 같은 변화는 국제 포경 모라토리움에 따른 상업 포경 금지(1986), 고래 보호 법제화(2006)3), 
고래 관찰 관광의 등장(2009), 서울대공원 돌고래 야생 방류(2013) 등 고래를 둘러싼 일련의 제도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일어나고 있다.4) 2018년의 한국 사회에서 고래를 인간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원으

로 보고 포획을 최대화하려는 과거 포경 전성기와 같은 방식의 고래 이용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고래의 ‘지속가능한’ 이용, 즉 고래 자원과 개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래를 이용하는 

‘현명한 이용(wise use)’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다. 선박 등을 이용해 고래를 관찰

1) 통상 ‘고래’라고 부르는 동물은 고래목(cetacea)에 속한 약 90종의 해양 포유류로, 크게 고래(whale), 돌고래
(dolphin), 쇠돌고래(porpoise)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연안에는 약 35종의 고래가 서식 또는 회유하는 것으로 추
정된다.

2) 필자는 고래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 변화가 반드시 살상적 이용에서 비살상적 이용, 즉 ‘포경’에서 
‘고래 관광’으로, ‘약탈’에서 ‘보전’으로의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님을 특히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고래 고기 섭취를 고래 테마 관광의 즐길거리로 제시하는 장생포 사례에서처럼(Choi 2017), 한
국 사회에서 포경과 고래 관광은 일정 수준에서 공존하며, 나아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 수족
관 돌고래를 둘러싼 동물복지 논란에서 보듯 비살상적 이용 또한 고래에 대한 위해와 착취를 수반하고 있다
(White 2008).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래 8종 (현재 9종)을 보호 대상 해양 생물로 지정.
4) 최근에도 지난해 5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수족관 돌고래의 서식 환경 개선이 법적

으로 제도화 됐고, 지난 3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
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타이지 큰돌고래의 국내 수입이 사실상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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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고래 관광(whale-watching tourism)5)은 대표적인 고래의 ‘현명한 이용’ 방식으로(O’Connor et al. 
2009), 국내에서도 울산과 제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본 발표는 제주 돌고래 관광을 사례로, 국내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규정되는 양태를 살펴보고, 이

같은 고래 규정이 고래 보전에 갖는 효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는 최근 지리학 및 인

류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비판적 생태관광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생태관광은 통상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략으로 여겨진다(Honey 2008). 특히 환

경 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보전의 경제적 이익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보전의 동반자로 

설득하고, 관광객에게는 생태 교육과 함께 자연과의 신체적 대면을 제공함으로써 생태감수성을 향상

시키는 유용한 정책적, 전략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Rutherford 등 푸코주의 연구자들은 생태

관광을 “통치의 한 형태(a form of governing)”로 보고, 자연에 대한 인식과 관계 맺음의 방식을 특정

한 방식으로 견인하는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Choi 2016; Fletcher 
2009; Rutherford 2011).6) 이들은 특히 생태관광이 다양한 담론적, 감응적 개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 즉 “환경을 돌보려는 사람들”(Agrawal 2005: 162)로 생

산한다는 데 주목한다.
한편 생태관광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최근의 연구자들은 ‘보전’과 ‘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는다는 생태관광의 장밋빛 전망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인다 (Brockington and Duffy 2011; 
Duffy 2002; Fletcher 2014). 이들은 실제 생태관광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주목

하고, 생태관광이 글로벌 남과 북의 경제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문화적 종속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한

다. Rutherford(2011)는 생태관광을 통해 만들어지는 환경 주체가 녹색 소비(e.g. 생태관광과 같은 친환

경 상품 구입)를 통해 자연 보전에 기여하는 “소비자 시민(consumer-citizen)”이라고 지적하고, 생태관

광이 보전의 상품화와 상업화를 통해 새로운 축적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에 포섭돼 있다고 

지적한다. 고래 관광과 관련해서 Neves(2010)는 고래 관광이 자연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생태적 훼

손(e.g. 고래 행동 교란)을 가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포경과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Peace(2005)는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종종 “인간화(anthropomorphism)”된 담론을 통해 관광객에게 제

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간과 유사한 측면을 강조하는 고래 보전 전략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

다. 
본 발표는 이 같은 생태관광, 구체적으로 고래 관광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필자

는 고래 관광이 고래를 비살상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관광객의 고래에 대한 생태 감수성을 키워 고래 

보전으로 이어진다는 일반적, 규범적 견해를 일단 유예하고자 한다. 대신,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이뤄

지는 담론적 개입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제 고래 관광에서 고래가 어떻게 제시, 이해되고, 
어떤 관계 맺음의 방식이 옹호, 정당화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와 함께 야생으로 돌아간 ‘방류 돌고래’라는 측면이 강조돼 제시, 인식되고 있

다. 야생을 수족관의 대척점으로, 고래 관광을 돌고래쇼의 대척점으로 상정하는 이같은 형태의 고래 

관광은 고래 관광을 포함한 야생에서의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을 비가시화함으로써 고래 보전 기여에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연구 방법으로는 고래 관광 홍보물(브로슈어, 언론 보도, 웹페이지 등) 분석, 
주요 관계자 및 관광객 인터뷰, 참여 관찰 등이 사용됐다. 본 발표에 사용된 사례 분석은 제주 돌고

래 관광 거버넌스 연구의 일환으로, 향후 연구 전개에 따라 수정, 보완될 것임을 밝혀둔다. 
 
2. 제주 돌고래 관광의 현황

우리나라의 고래 관찰 관광은 2009년 울산시 남구청이 장생포 앞바다에서 유람선을 이용해 연안의 

5)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 관광을 “관광객에게 자연 환경에서 고래목의 동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활동”으로 정의한다.

6) 녹색통치성에 대한 개요로는 최명애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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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와 밍크고래를 관찰하면서 시작됐다.7) 고래 관광 목시율은 약 25%로 낮은 편이며, 고래가 회

유하는 봄과 가을에만 관광이 가능하다. 선박을 이용한 관광 외에도 돌고래 수족관, 포경 유적과 고래 

골격을 전시한 박물관, 1960년대 장생포를 재현한 포경 테마 파크, 고래 고기 섭취 등이 활용돼 복합

적인 형태의 고래 관광(whale tourism)을 제공하고 있다(Choi 2017). 
제주의 고래 관광은 2014년 지역 레저 업체인 ‘ㄱ업체’가 제주 북부 김녕 연안의 남방큰돌고래

(tursiops aduncus)를 대상으로 요트 투어를 실시하면서 본격화됐다. 2015년부터는 지역 여행사 ‘ㄴ업

체’에서도 제주 서남부 대정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를 대상으로 선박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남방큰돌

고래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II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약 120여 마리가 제주 연안에 서식한다 (김현

우 et al. 2015). 계절적 주기를 갖고 회유하는 대부분의 고래들과 달리 일년 내내 제주 연안을 맴도

는 정주성 고래로, 연중 관광이 가능하다. 그러나 날씨, 파도, 관광의 계절성(seasonality)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광은 주로 봄~가을에 이뤄지며 여름이 성수기다. 실제 목시율은 ㄱ업체의 경우 약 

30%대이며, ㄴ업체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활용하고 있어 약 80%대다. ㄱ업체는 돌고래가 나타날 

경우 관찰하지만, 주력은 요트 체험에 두고 있다. 48인승 요트를 이용해 1시간 길이의 투어를 운영하

며, 간식 제공, 고래 관찰, 낚시 체험 등을 실시한다. ㄴ업체의 경우 레저 용도로 허가 받은 어선을 

활용한다. 12명 정원의 소규모로 이용하며, 50분짜리 투어에 실제 고래 관찰은 10~15분 정도다. 고래 

관찰이 주 목적으로, 별도의 레저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두 업체 모두 돌고래 대면 기회와 돌

고래의 이미지를 관광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ㄱ업체의 경우 ‘돌고래와 함께 하는 김녕요트투

어’가 공식 명칭이며, 로고, 요트 돛 등에 돌고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ㄴ업체도 돌고래 이미지를 

로고에 사용하고 있으며, 돌고래 관광을 여행사 대표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 고래 관광은 ‘제돌이’ 등 서울대공원의 남방큰돌고래가 2013년 7월 제주로 되돌아가면서 탄력

을 받았다(남종영 2017). 제돌이 등은 포획 및 유통이 금지돼 있지만, 2000년대 초중반 그물에 포획된 

뒤 지역 해양동물 전시업체인 퍼시픽랜드에 판매됐고, 이후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전시, 공연에 활용

돼 왔다. 2013년 초 이들 돌고래들의 불법 포획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동물 단체를 중심으로 이들

을 야생으로 돌려 보내자는 사회 운동이 벌어졌고, 그 결과 그해 7월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3마리가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다. 이어 2015년 태산이, 복순이, 2017년 금등이, 대포 도합 7마리의 남방큰돌고

래가 제주로 방류됐다.8) 이들 중 삼팔이와 춘삼이는 새끼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등이와 

대포는 방류 이후 목격되지 않은 상태다. 제돌이와 춘삼이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등지느러미에 각각 

숫자 ‘1’과 ‘2’가 흰색으로 낙인 돼 있어서 일반인도 식별이 가능하다. 

3.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그리고 제돌이

생태관광을 통해 대면하는 자연은 물질적 실체를 지녔다는 점에서 ‘진짜(real)’ 자연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맥락 속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산된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ion)이라는 점에서 

고유하고 불변하는 의미를 지닌 ‘진짜(authentic)’ 자연은 아니다(Besio et al. 2008). 생태관광은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공간 배치 등을 통해 특정한 자연의 서사(narrative)를 제공함으로써 특정한 방식

으로 자연을 “보는 법(ways of seeing)”(Berger 1980)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귀엽고 안아주고 싶거나, 혹은 야생이거나(cute, cuddly or 

wild)”(Bulbeck 2005)로 제시된다. 고래 관광 연구자들은 고래 서사와 문화적 재현물이 인간과 고래의 

7) 한국에서 고래가 관광 목적으로 이용된 것은 1984년 서울대공원의 큰돌고래 전시가 최초다. 이어 1986년 제주 
로얄마린파크(현 퍼시픽랜드)에서도 큰돌고래를 포함한 해양 동물을 이용해 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2009년 
3곳이던 우리나라의 고래 수족관은 2017년 7월 현재 전국 7곳으로 늘어났으며, 전시 고래는 큰돌고래, 흰고래 
등 39마리에 이른다. 고래 수족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Nam (2014), 조희경(2014) 참고.

8) 서울대공원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큰돌고래(일본에서 수입한 종) 태지를 2017년 말 제주 퍼시픽랜드에 양도
함으로써 돌고래 전시와 공연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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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음’과 ‘다름’을 함께 강조하는 역설적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지적한다. 즉 고래의 큰 몸집, 장거리 

회유, 활발한 성적 행동 등 인간과 구별되는 특징들이 홍보물, 가이드의 설명 등에서 강조된다. 동시

에 고래의 지능, 사회적 행동, 선박이나 인간에게 접근하는 친근함, 새끼를 돌보는 모성 등 인간과 유

사한 특징 또한 집중적으로 부각된다. 이를 통해 고래는 “‘야생의 타자’가 될 만큼 인간과 몹시 다르

면서” 동시에 “(인간들이) 쉽게 관계를 맺고 친근하게 여길 만큼 인간과 몹시 유사한” 동물로 만들어

진다(Besio et al 2008: 1225). 이같은 고래에 대한 인식은 고래 관광이 1970년대 서구 반포경 운동의 

자장 속에서 발생한 것과 무관치 않다. 고래의 지능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 고래의 외형

과 습성에 대한 뉴에이지적 찬탄 등을 통해 고래가 단순한 사냥의 대상이 아니라, “수퍼웨일

(SuperWhale)”(Kalland 1994), 즉 보호하고 경외해야 할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졌고, 
이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고래 관광의 고래 서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 고래 관광에서 고래는 어떤 동물로 제시되고 있을까? 제주의 특정한 고래 제시 방

식은 우리 사회의 어떤 맥락을 반영하는 것일까? 고래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등은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제돌이(방류 돌고래)’ ‘수애기(제주 돌고래)’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을 주요 서사로 

활용하고 있다. 본 발표는 이 중 두드러지는 ‘야생 돌고래’ ‘귀여운 돌고래’ ‘제돌이’의 세 가지 담론

적 개입에 집중하기로 한다. 

1) 야생 돌고래

“돌고래 서식지 김녕에서 요트투어 중 만날 수 있는 야생 돌고래” (ㄱ업체 브로슈어)
“제주 야생 돌고래 탐사” (ㄴ업체 브로슈어)

고래 관광 홍보물에서 고래는 ‘야생 돌고래’로 가시화된다. 관광 대상 고래의 생물학적 이름인 ‘남
방큰돌고래’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이 고래가 제주도 고유종이며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 또한 찾

아보기 어렵다. 대신 이 고래는 ‘야생’의 동물로, “대자연의 신비를 느껴볼”(ㄱ업체)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된다. 자연 환경 속에서 고래를 대면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ㄴ업체)이지만, 보트 앞으로 고래가 

지나가는 ‘사진 증거’(웹사이트, 홍보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ㄱ업체) 
할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하다. ㄴ업체는 특히 고래 관광 프로그램을 ‘탐사’로 명명함으로써, 고래 관광

을 밋밋한 ‘조우’가 아니라 야생 지역을 탐험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으로 제시한다.9) 생태관광 경험을 

‘모험’(adventure)과 연결시키는 것은 서구 생태관광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략으로, 생태관광

을 ‘잃어버린’ 야생을 ‘몸’으로 경험하는 행위로 제시함으로써 흥분, 긴장, 스릴 등의 감정을 유발시키

는 데 이용된다(Cloke and Perkins 1998; Lorimer 2010).
업체들은 고래 목시율을 홍보 자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야생 돌고래와의 대면이 실제로 가능함을 

강조하는 한편, 고래를 만날 수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 놓는다. ㄱ업체는 월별 달력에 고

래가 나타난 날을 표시한 ‘돌고래 출석부’를 제작해 브로슈어에 활용하고 요트 투어 출발점에 게시하

고 있다. 2018년 3월의 경우(24일까지) 고래는 4일 나타났으며, 7일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선박이 출

항하지 못했다. 이 업체는 사무실 입구 계단에 “180일 중 123일 관찰”이라는 홍보 문구도 게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 요트 투어가 1일 7~8회 이뤄지고, 고래가 출몰

한 날이라도 이 중 일부 투어에서만 고래를 목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

다. ㄴ업체 역시 “탐사확률 87%”라는 문구를 홍보 자료에 활용함으로써 높은 고래 조우 확률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세계적 고래 관광 확률은 35%”라는 문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해당 업체의 

목시율이 이례적으로 높음을 강조하고 있다.10) 실제로 관광객들은 돌고래와의 조우를 기대하고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야생’의 동물인 만큼 돌고래를 대면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9) 해양수산부 남방큰돌고래 관광 가이드라인은 고래와의 조우를 ‘관찰’로 명명하고 있다.
10) 이 문구와 달리 세계 주요 고래 관광지의 고래 관광 확률은 80~9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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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를 목격하지 못한 투어에서도 업체 측을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다.

2) 귀여운 돌고래 

“제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귀여운 야생 돌고래를 보신 적 있나요?” (ㄴ업체 브로슈어)

Figure 1 (해양수산부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

고래의 ‘귀여움’에 대한 강조는 ㄴ업체의 홍보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귀여운 야생 돌고래’로 명

명하는 것은 물론, “어선이 지나가면 따라오는” 돌고래의 특징을 강조하고, 이를 “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래요”로 해석하고 있다. 고래의 외모와 행동을 ‘귀여움’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인간에 대한 ‘친근함’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 업체는 특히 어린 아이의 그림 일기를 재현해 고래 

관광 브로슈어에 활용하고, 어린 아이의 말투로 고래에 대한 설명(e.g.“친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거래

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귀여운 돌고래’는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한 ‘보호대상 해양생물 관찰 가이드라인’에도 등장한다. 남

방큰돌고래의 생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생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선박과 관광객의 행동을 

규제하는 다소 심각한 내용을 전달하는 이 자료에서, 돌고래 및 해양 생물들은 귀여운 캐릭터로 등장

한다. 특히 Figure 1에서 보듯이, 돌고래는 선글래스를 머리에 쓰거나, 윙크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돌고래의 머리와 눈은 크게 그려져 강조돼 있고, 손발(=지느러미)는 짤막하게 처리함으로써, 돌

고래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은 돌고래의 외형적 특성 (e.g. 얼굴의 

양 옆으로 쏠려 있는 작은 눈)과 무관하다. 
고래의 귀여움에 대한 강조나 인간화된 해석은 고래 관광에서 흔히 활용되는 재현 전략이다. Peace 

(2005) 등이 지적한 것처럼 이같은 재현과 해석은 낯선 ‘야생’ 동물인 고래에게 쉽게 친근감을 느끼고 

유대를 형성하게 한다. 그런데 제주 고래 관광, 나아가 우리나라의 동물 재현물 상당수가 단순한 인간

화를 넘어 ‘귀여운’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동물을 ‘어린아이화(infantalization)’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돌고래 쇼의 사육사들은 스스로를 돌고래의 ‘형’이나 ‘누나’로 지칭하며, 돌고래의 

행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 귀여움, 사랑을 얻기 위한 행동으로 설명된다. 동물을 ‘어린아이’로 

재구성하는 자연의 서사가 인간-돌고래, 인간-자연 관계에 갖는 함의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3) 방류 돌고래 제돌이 

“제돌이 꿈은 바다였습니다.
2013년 07년 18일 김녕리 바다에서 방류한 제돌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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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돌이는 등지느러미에 1번이란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춘삼이는 등지느러미에 2번이란 숫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ㄱ업체 브로셔)

“저희 운항하는 구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서울대공원에 있던 제돌이가 자연으로 돌아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약 100여마리 정도가 서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새끼 돌고래들이 유난히 많이 태어나서 앞으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ㄱ업체 가이드 설명)

‘야생 돌고래’와 ‘귀여운 돌고래’가 고래 관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고래 서사라면, ‘제돌이’
로 대표되는 ‘방류 돌고래’는 제주 고래 관광의 특수한 고래 담론이다. 제돌이의 고래 관광 활용은 ㄱ

업체에서 두드러진다. 김녕항에 위치한 ㄱ업체의 사무실 외벽에는 “제돌이 방류지에 오신 걸 환영합

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고, 사무실 외부 계단에도 “돌고래 생태관광 최적지에서 제돌이와 

춘삼이를 찾아보세요”라는 홍보물이 설치돼 있다. “제돌이 방류지”와 “제돌이를 목격할 수 있는 기

회”는 위 발췌에서 보듯 가이드의 설명에서도 강조된다. 이를 통해 제주의 바다는 단순한 돌고래의 

서식지가 아니라 “제돌이의 방류지”로 가시화되고, 돌고래 투어는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 

돌고래’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로 제시된다. 
업체는 이들 ‘비인간 유명인(nonhuman celebrity)’의 식별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직접 “등 지느러미의 

숫자 1과 2를 찾아라”고 제안함으로써 흥미진진한 즐길거리로 제시한다. 요트를 타러 가는 길목에는 

“바닷속 귀염둥이 제돌이를 찾아라”는 대형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데, 과학 조사용으로 수집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등 지느러미 사진을 게시하고, 이 중 방류 돌고래의 사진에 해당 돌고래 이름과 식별법

(1번, 2번)을 기록해 놓았다. 위 인용문에서처럼 업체 브로슈어에도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돌고래 관광은 수동적인 ‘관찰’ 만이 아니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인

터랙티브 활동으로 거듭난다. 실제로 관광객들은 돌고래가 나타날 때마다 ‘1번 돌고래’ ‘2번 돌고래’ 
‘제돌이’를 언급하며 유명 돌고래들을 찾는 데 흥미를 보였다. 

한편 ‘1번, 2번’ ‘제돌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ㄱ업체의 방류 돌고래 담론은 ‘부분의 사실’(partial 
truth)이기도 하다. 이들 돌고래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서 공연한 점은 간략히 언급돼 있으나, 돌고래 

방류로 이어지게 된 불법 포획 문제, 수족관 돌고래의 동물복지 논란은 다뤄지지 않는는다. 또 방류 

돌고래 전체 7마리 가운데, 이 업체의 홍보물에 등장하는 것은 동결 낙인이 찍혀 식별이 가능한 ‘제
돌이’와 ‘춘삼이’ 뿐이다. ‘식별할 수 있는 방류 돌고래’에 대한 강조는 관광객들이 쉽게 돌고래에게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동시에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멸종위기종’이나 ‘제주

도 고유종’이 아니라) ‘우리가 풀어준 방류 돌고래’라는 서사를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또 정보의 선

별적 수집과 배치를 통해 공연 전시용 돌고래, 방류 돌고래, 나아가 제주 돌고래를 둘러싼 생태적 논

란은 고래 관광에서 비가시화된다. 흥미롭게도 ㄴ업체의 돌고래 관광에는 ‘제돌이’나 ‘방류돌고래’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업체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제돌이는 육지 사람들이 풀어준 돌고래”라며, 제돌

이를 중심으로 남방큰돌고래 서사가 재구성되는 데 불편함을 드러냈다. 제돌이 방류와 관련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제주 지역민들의 참여가 미미했고, 제주 어민들이 ‘불법포획’을 통해 제돌이를 포획, 판

매한 사람들로 비쳐졌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제돌이 대신 ‘수애기’라는 돌고래의 제주 방언을 사용해 

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하면서, 남방큰돌고래를 해녀 등 지역민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제주 돌고래’
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4. 제주 돌고래 담론의 생태적 함의 

“악!악! 태어나서 돌고래 처음 봐요! 귀여워요! 
(필자: 돌고래가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 92 -



(필자: 보전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음…귀엽다, 신기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내 눈으로 

돌고래를 직접 봤다는 신기함이 가장 크고. ‘내가 살아있는 걸 봤구나’ 정도?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돌고래 보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20대 여성 관광객, 서울)

“신기하고 귀엽죠. 애[12살 아들] 보여주려고 데리고 온 거고… (필자: 수족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가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수족관은 불쌍하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야생에서 보니까 좋죠.” 
(40대 부부, 광주)

그렇다면 이같은 돌고래 담론은 돌고래 보전과 관련해 어떤 함의를 갖는가? 고래 관광을 통해 생태 

교육이 이뤄지고, 관광객들의 고래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환경주체로 

거듭나는가? 필자는 돌고래 관광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고래에 관심을 갖게 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 특별한 경험이 한 20대 여성 관광객이 표현한 것처럼 “앞으로 뉴스에 

고래가 나오면 유심히 볼 것 같”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래에 대한 무관심에서 관심으

로의 전환, “와서 보니 더 신기하고 영물이네, 나와 별 차이 없네”(ㄱ업체 관계자)와 같은 경험은 장

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고래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관광객이 환

경 주체, 즉 고래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제한하면서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생태시

민으로 새롭게 생산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제주 고래 관광과 고래 보전의 관계를 논하

기 위해서는 앞서 논한 주요 돌고래 담론들이 갖는 생태적 효과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본다. 여기에는 다음의 세 논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제주 돌고래 담론들에서는 ‘생물학적 존재’로서 돌고래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돌고래의 종명인 남방큰돌고래는 관광 홍보물, 가이드 설명, 관광객 인터뷰에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특징과 위협 요인도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김녕항 입구에 해양수산부에서 세

운 안내판이 있지만 ‘멸종위기종’ 이며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포획이나 위해를 가할 경우 처벌받는다

는 경고만 명시돼 있다. 돌고래 관광의 고래는 남방큰돌고래로 특정되지 않으며 추상적인 차원의 ‘돌
고래’, 특히 “귀여운 돌고래”,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야생동물”로 가시화된다. ‘보호대상 해양생

물’이나 ‘멸종위기종’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적 위협 요인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

으로 제공되지 않는 이상, 관광 경험을 고래 보전으로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의 인터뷰 

발췌에서 보듯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관광객은 “그런데 

돌고래를 위협하는 요인이 뭐가 있어요? (잡아 먹는 것도 아니고)”라는 질문으로 대답했다. 이같은 상

황에서 ‘멸종위기종’이란 레이블은 돌고래를 ‘희귀한 야생동물’로, 고래 관광을 ‘희귀한 야생동물을 본 

놀라운 경험’으로 재구성할 뿐이다. 즉, 고래에 대한 과학적, 생태적 지식이 빠져 있는 현재의 고래 

관광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태 교육, 보전 교육의 장이 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둘째, ‘야생’의 재구성과 관련한 문제다. 제돌이 야생 방류를 계기로 고래 관광이 촉발되면서, 제주 

돌고래 관광에서 야생(wild)은 수족관(captivity)의 대척점으로 상정된다. 위 인터뷰 발췌에서 보듯 관

광객들은 수족관 돌고래를 볼 때 “불쌍하게” 여겼지만, ‘자유로운’ 공간으로 돌아온 제돌이와 제주의 

돌고래들을 볼 때는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수족관이 동물들이 갇혀 있는 공간, 낮은 삶의 질을 견뎌

야 하는 공간이라면, 야생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노니는 공간, 본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제

돌이가 환기시키는 수족관과 야생의 대비를 통해 야생은 돌고래들에게 완결 상태의 공간, 완벽한 공

간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야생에 대한 인식은 야생의 복잡성을 소거시키고 야생을 초월적 시공간으로 단순화

할 우려가 있다. 야생은 사회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Cronon 1996), 제주의 ‘야생’ 바

다도 마찬가지다. 특히 돌고래와 관련해 제주 바다에는 돌고래의 생태를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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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남방큰돌고래의 서식

과 번식을 교란할 우려가 높다. 지난해 발표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예정지가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와 겹치면서, 제돌이 등 방류 돌고래를 모니터링 해 온 해양생태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성

명서를 내기도 했다(김병엽 외. 2017). 또 연안 어업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어구나 그물에 걸려 남방큰

돌고래가 죽거나 다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박준영 2017).
마지막으로, 두 번째 논의와 연관지어, 야생이 돌고래 수족관의 대척점이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처

럼, 제주에서 고래 관광은 수족관의 돌고래쇼의 대척점이자 대안으로 여겨진다.11) 고래 관광이 이같은 

규범적 지위를 획득하면서, 실제 고래 관광으로 발생하는 고래 생태 교란 문제가 제주의 고래 관광에

서 비가시화된다. 업체 관계자들과 관광객에게 고래 관광은 ‘자연 상태’의 고래를 ‘눈’으로 보기만 하

는 ‘무해한’ 관광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한 업체의 홍보물에는 관광객이 뱃전에 다가온 돌고래의 

부리를 만지는 사진이 게시돼 있다. 이 정도로 고래와의 가까운 대면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이 사진에

서 관광객과 고래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고래와 선박과의 충돌 가능성과 같은 고래 생태 

위협 요인들이 비가시화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고래 관광은 고래 행동에 상당한 수준의 위협을 제공한다. 관광 선박이 좋은 뷰를 얻

기 위해 고래에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고래 무리를 교란하고, 선체나 프로펠러가 고래에게 상처를 입

히는 경우가 있다. 또 선박의 엔진 소음은 소리로 의사소통하는 고래에게 위해 요소가 된다. 이처럼 

고래 관광은 고래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고래 건강을 해치는 한편, 임신 출산율과 고래 무리

의 이동 경로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다 (Parsons 2012). 해양수산부, 환경단체, 생태학자 등을 중심으

로 고래 관광이 남방큰돌고래의 생태 위협 요인임을 드러내고, 고래 행동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 마련 등이 이뤄지고 있다. ㄴ업체의 경우 해외 고래 관광 가이드라인에 준해 자체 가이드라

인을 갖고 선박의 운행과 관광객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

수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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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발전 사이 자연의 생산: 한국의 도시정치생태학과 물질주의 사회과학을 위한 시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김준수

1. 행성적 도시화와 도시정치생태학

  도시정치생태학은 영국의 지리학자 Erik Swyngedouw를 통해 정식화됐다(Swyngedouw, 
1997). 그는 기존의 정치생태학들이 주목한 연구들이 대게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 혹은 “농촌
의 자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하고 도시 공간 내부에서의 자연의 생산과 변화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도시정치생태학은 최근에 지리학과 사회학에서 번
지고 있는 ‘행성적 도시화(Planetary urbanization)’의 공간 인식론과도 많은 부분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행성적 도시화 논의는 20세기 도시 연구들과 구분되는 21세기의 도시 연구들이 주목해야할 
‘도시적 상황’에 주목한다. 즉 행성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도시화의 사회-물질적 건조환경
(sociomaterial infrastructure) 등을 통해 다양한 비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 영향관계를 파
악할 수 있는 이론적, 인식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다(Brenner, 2013). 이와 같은 관점은 기
존의 도시를 고정된 하나의 실체로 바라보는 관점을 탈피해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공간
으로서 광범위하고, 국민국가의 경계를 벗어난 ‘도시직물’(urban fabric)을 새로운 분석 단위
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들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이와 인식론적 전환은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전략차원에서 르페브르 이론의 적극적 도입
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Kipfer & Goonewardena, 2014).
  스윈지도우에 의해 정식화된 도시정치생태학은 기존의 도시화 과정을 ‘사회적 전환’의 과정
으로 바라보던 관점을 넘어 도시화의 과정을 ‘사회자연적 과정’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Angelo & Wachsmuth, 2015). 이와 같은 논의는 기존의 농촌/도시, 사회/자연 등의 이분법
적 구분을 폐기하고, 도시의 경계를 넘어선 행성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도시화 과정과 사회자
연의 신진대사 과정(metabolic process)에 주목하면서 물질적, 사회적 도시 과정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유동하는 공간, 끝나지 않은 도시화 과정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도시 공간 속에 
다양한 어셈블리지(assemblage)에 대한 논의는 특히 도시 공간의 정치생태학적 논의와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1). 
  보다 한국의 맥락 속에서 정치생태학 논의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최병두(2010)는 한국의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고, 특히 신자유주의화된 자연
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또한, 장덕수, 황

1) 들뢰즈와 가타리 등 불어권 학자들의 앙상블라주(assemblage), 아장스망(agencement) 등과 같은 용
어의 영어 번역인 어셈블리지(assemblage)는 관계나 층화, 배치 등을 의미하기도 하며, 도시 연구에 
와서는 관계, 사물에 대한 접근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McFarlane, 2011). 동시에 에셈블리지 개념은 
보다 정치생태학적 용어로, 도시의 물질대사과정(metabolic process) 속에서 형성된 비인간과 인간
의 이분법을 넘어선 그들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로 Swyngedouw(2011)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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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태(2017) 등의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구성에 대해, 이상헌(2001), 진종헌(2009) 등은 
국가가 표상하는 자연, 즉 민족주의적 자연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보다 한국의 개발주의 토건국가론과 생태민주주의에 천착한 홍성태(2005)의 논의도 주목할 만
하다. 자연의 사회적 구성 담론 속에서 특히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의 맥락 속에서 국가와 
자연 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논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앞선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정치생태학적 접근법은 또다시 국가와 자본의 논리 속에
서 형성된 자연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국가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
의 덫에 빠져있다. 즉 국가를 하나의 존재론적 인식 속에 놓고, 다중적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정치생태학적 논의는 상당부분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상의 연구들이 보여주
는 것은 정치생태학적 맥락 속에서 ‘정치’의 측면을 보다 강조한 나머지 “생태”의 물질적 특
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의 한계를 넘
어서고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자연 형성과정뿐만 아니라 도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국가와 자연의 관계형성과 그 관계성의 변화과정을 한국의 냉전과 발전의 맥락 속에
서 바라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을 함의한 도시정치생태학의 가능성과 
몇 가지 사례연구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2. 한국의 공간 맥락성: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

  

  한국의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일부 정치지리학자들

과 비판사회학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박배균·장세훈·김동완, 2014; 이상헌·김은혜황진

태·박배균, 2017; 박배균·황진태, 2017; 박배균·이승욱·조성찬, 2017). 특히 장세훈(2017)은 

한국의 도시경관의 형성 과정에서 작동한 다양한 냉전의 맥락성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경쟁 

체제 속에서 작동한 도시 계획과 공간 편성 과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한국의 냉전 맥락

성을 국가가 자연을 포섭하는 과정에서도 작동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가 영역은 그린벨

트, 댐, 비인간의 동원 등을 통해 국가자연(state-nature)을 형성해낸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발전주의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가자연물을 형성해

낸다(김준수, 2018). 발전주의 도시화는 시-공간의 압축적 발전과 다양한 위험경관

(riskscape)의 형성과 위험의 일상화를 창출해내고, 예외공간(exceptional space)을 만들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배균, 2017). 특히 이와 같은 발전주의 축적 전략과 헤게모니 

프로젝트들은 자본의 축적과 국가공간 형성뿐만 아니라 생태학적 맥락은 제거된 “추상화된 

자연(abstracted nature)”과 비인간들을 형성하고 동원하게 된다. 

  이와 같은 냉전과 발전의 맥락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논의 되어 왔

다. 특히 이 맥락성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논의들은 마치 냉전과 발전이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영역처럼 많은 연구가 이뤄져왔다(윤상우, 2006; 조희연, 2002; 왕혜숙·김준수,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 공간의 맥락성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상

당부분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냉전 경관과 발전주의 도시화의 측면에서 비교적 빈 
영역으로 남은 국가와 자연의 관계성을 환기시키며, 도시 공간의 물질적, 담론적 경합 속에서 

- 97 -



형성되고 변화하는 국가-자연의 관계 변화 과정을 물질주의 재전환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
다. 
 

3. 비인간과 물질주의 재전환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Paul Crutzen은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인류세(Anthropocene)’의 등
장으로 정의했다. 인류세는 지질학적 용어로, 인간에 의한 급격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이에 따
른 새로운 지질학적, 생태학적 위기의 도래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다. 즉 인간에 의한 지구 
공간의 파괴와 생태환경의 훼손을 하나의 지구역사대로 놓고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
다.2) 생태학적 위기와 환경오염은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의되어왔다. 울리히 벡을 비롯
한 사회학자들의 작업을 통해 생태학적 위기의 공간론적 논의 역시 일부 사회과학자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다.3) 이처럼 생태학적 위기 속에 최근 소장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사회과학의 
분석 대상을 ‘인간’으로만 한정한 한계를 지적하며 ‘비인간(nonhuman)’에 대한 논의를 불러
내고 있다(Whatmore, 2013; 2006; Choi, 2016; Lorimer, 2007; Barua, 2014; Ginn, 
2014; Hobson, 2007; Buller, 2008; Bear & Eden, 2011). 
  비인간접근(more-than-human approach)는 동물, 무생물, 사물 등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 외의 물질에 대한 주목은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들의 지나치게 
담론 위주의 분석에 경도되어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사회학과 지리학, 인류학, 정치학 등
의 인간중심적인 담론 분석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고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은 인간중심의 사회과학연구를 넘어서 다
양한 물질세계에 대한 주목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비인간 행위자들에 대한 주목이 가능해진다(Whatmore, 2006).
  인간과 비인간의 역동적인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인간들의 정동적 감각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최근 비인간(non-human) 연구자들은 ‘비재현이
론’(Non-Representation Theory)을 도입하고 있다. 비재현이론은 나이절 스리프트(Nigel 
Thrift)를 통해 사회과학 방법론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는 비재현이론을 사회과학에서 
방법론으로 도입하기 위한 4가지 전략들을 제시했다. 먼저 비재현이론은 일상적 실천을 강조
하고, 특정장소에서 타자와 자신을 향한 인간 행동의 형상화에 주목한다. 둘째, 주체가 아닌 
주체화의 실천을 통해, 정체되고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대
상을 바라본다. 다음으로, 대상을 공간적이며 동시에 시간적인 존재로 바라보기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존재의 기술(technologies of being)을 강조하는데, 이는 거대한 서사가 아니라 
‘소박한 관계(minimal rel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Thrift,  1997: 126-133). 즉 
비재현이론은 기존의 공간 연구에서 시각 중심성의 탈피와 신체로써의 경험, 고정된 것이 아
닌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감각 등과 같은 기질들이 ‘재현(representation)’을 통해 삭제되거
나 왜곡될 수 있는 객체의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방법론적, 인식론적 접근이
다.   

2) 인류세의 등장에 대한 국내에서의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김지성·남욱현·임현수(2016)를 참조.
3) 특히 독일의 지리학자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üller-Mahn)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론적 

위험과 접맥한 위험경관(riskscape)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데틀레프 뮐러만·황진태, 2014). 또한,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와 불균등한 위험의 분배를 논의하기도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상헌
(2016), 홍성태(2003), 한상진(199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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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 속에서 생산된 자연에 대한 논의는 많

은 부분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지리학 잡지 <공간과사회> 등을 통해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과 이를 매개하는 도시 공간의 물질성에 대한 주목이 소개되기도 했다. 특히 이와 같

은 접근을 단순히 “서양의 최신 이론”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적 맥락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성을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관심 속에서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탐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하나의 사례 이상으로 정치생태학, 특히 도시정치생태학

의 접근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식론적, 이론적 전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냉전과 발전의 과정 속에서 생산되고 동원된 다양한 비인간, 즉 한강을 비롯한 

4대강, 미세먼지와 환경의 통치성 등과 같은 보다 다양하고 세분화된 사례연구들을 통해 

‘사물’들이 가진 물질성(materiality) 그 자체와 인간과 그 물질성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 또 

물질 그 자체가 역으로 인간에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를 불러오게 하는 과정들은 

오늘날 한국의 사회과학 연구에 빈 고리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접근이 

가진 한계성, 즉 궁극적으로 비인간 접근이 가진 ‘인간중심적 속성’은 그 한계로 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히 하나의 사물, 동물과 인간의 관계성을 밝히는 것 이

상으로. 궁극적으로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을 통해 인간을 뒤돌아보고, 국가와 가진 비

대칭적 관계를 통해서 국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함의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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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헌법

박태현(강원대학교)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생태위기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법규범

  1.  생태위기의 본질

  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 정립의 필요성

Ⅲ.  환경국가 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범적 의미

  2.  환경국가원리의 구성요소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국민에게 환경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환경권 조항은 1980년 헌법에서 신

설되었다. 그리고 1987년 개정헌법에서 일부 내용이 추가되면서 지금과 같은 환경권 조항이 

되었다. 

깨끗한 환경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바뀐 것은 위생의 관점에서 환경에 접근하는 태

도를 버리고 이제 건강을 포함하여 양호한 삶의 질을 위한 조건으로서 환경을 바라보기 시

작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경권을 내용과 행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후 다양한 

환경법률이 입법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를 조성하였다. 다만 이 법률위임조항은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그러한 (실정법상의)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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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헌법 1987년 헌법(현행)

제33조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
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표. 1980년 헌법 및 1987년 헌법(현행)상 환경권 조항 대비

현재 환경부 소관 환경법률은 60개이다(시행령은 124개, 시행규칙 644개에 이른다). 환경권

이 이 많은 법률 전부를 입법 추동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법률들의 입법과정에서 헌법상 

환경권의 보장과 실현이 입법논거의 하나로 제시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법령을 근거로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런 점에서 

환경권 조항이 한국사회에서 환경보호적 기능을 일정 정도 수행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박태현, 2018, 53). 

현대의 환경문제는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로서 생태위

기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위기는 자연에 기댄 인간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

서 생태사회위기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사회적 위기로서 생태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시 

구조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이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 추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글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를 위하여 규범적 가치질서의 수립이 필요하다

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또 이러한 규범적 가치질서는 그것이 사회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 정초되어야 하는데 그 질서체계의 

틀로서 환경국가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생태위기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법규범

 

1. 생태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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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생태위기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대기나 수질, 폐기물의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와 달

리 지구 전체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위기다. 구도완은 이러한 생태위기

가 사회의 기반인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해 사회의 존속 자체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생

태사회위기라 부르고 있다(구도완, 생태민주주의, 한티재, 2018, 40).

우리가 환경이라고 말할 때 이미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에 속하므로 자연과 끊임없는 상호 작용을 

한다.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인 것이다(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2015, 108). 따라서 생태위기를 

생태사회위기로 규정하는 것은 적확한 통찰이라 하겠다.

2005년 유엔의 새천년생태계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난 50년 동

안, 인간은 식량과 식수, 목재, 섬유 그리고 연료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태계를 더 급격하고 광범위하게 변화시켜왔다. 이로써 지구 위 생명다양성은 실질적으로, 

또 대체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실되었다.”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

의 안녕과 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지만 이러한 이익의 성취는 수많은 생태계 서

비스의 질저하와 비선형적 변화에 따른 위험(risks)의 증가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의 빈곤의 

심화라는 형태의 비용 증가를 대가로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U.N.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2005, 1)

2.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

국제사회가 환경 보호를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통합적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지속가능

성이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지 이미 한참 오래되었다.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법』은 “지

속가능성"을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

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

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입법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개별법법들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김

광수, 2015, 102-5). 가령 2011년 개정된 국토기본법 제2조는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

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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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

써 국토행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렇다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란 어떠한 사회인가? 변순용은 생태적 지속가능 사회

의 조건으로 첫째,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성 외에도 비경제적인 가치,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체제이고, 둘째, 협의적인 참여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사회여야 하고, 셋째, 지속가능한 생산과 농업을 통해 식량공급이 유지되는 사회

이며, 넷째, 지역생태계와 공동체 수준에 적합하고 통제될 수 있고 생태계에 유해한 효과를 

회피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지역 생산단위의 발전을 조장될 

수 있는 기술과 생산방법이어야 하고, 다섯째, 자원 순환형 사회여야 한다고 한다(변순용, 

2012, 178-80).

필자는 인식론적·가치론적 관점에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상을 다음과 같이 그

려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 인간 사회의 공동번영과 부는 개인 및 공동체의 자유와 창의성 그리고 권리보장

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공동번영과 부의 궁극적 실재기반은 자연임을 인식하고 인

정하는 사회이다. 

둘째, 공동번영과 부의 궁극 기반으로서 자연을 단순한 보호대상(객체)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living) 시스템으로 보는 사회

이다. 시스템으로서 자연이 다른 사회적 시스템과 질적으로 구분되는 특성은 거기서 생명현

상이 창발하고, 유지·발전하며 존속하는 네트워크적 장(field)이라는 것이다. 

셋째, 살아 있는 시스템으로서 자연은 인간의 존재에 앞서 있으며(자연의 선재성), 그 자체 

고유한 이익·가치(내재가치)를 지니며, 그 자체 기능적 순환질서의 과정(자연법)에 따라 전

개됨을 인정하고 인간의 법과 제도가 이를 존중하는 사회이다. 

한마디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는 가치론적으로 자연을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으로 

단순한 우리 삶의 틀로 여기지 아니하고 타당한 규범의 원천이나 살아가는 거처로 여기는 

사회이다.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자연계 자체의 상호 작용과 더불어 자연계와 사회 체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하는 이른바 생태-사회체계적 사고를 하는 사회이다(찬미받으소서, 2015, 

108)   

 

3.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 정립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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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간(사회)와 자연의 관계 정립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려는 노력은 “생활 양식과 생산·소비 양식 그리고

오늘날 사회를 다스리는 이미 확립된 권력 구조의 변화”라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찬미받으소서, 2015, 108).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출발은 자연과의 올바른 관

계 정립에 있다. 그런데 이 관계 정립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서의 변화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변화는 “지구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속한

다”는 우리의 오래된 공통 감각(common sense)을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와 

자연 생태계는 우리 인간이 전유할 수 있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

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자연적 존재들의 집합이다. 

에콰도르: 좋은 삶의 방식과 자연의 권리

에콰도르는 2008년 9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와 시민들에게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을 추구”할 것을 명하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에콰도르 헌법 

전문(前文)에는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의 

질서를 정립함으로써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을 뜻하는 ‘el buen vivir(원주

민 언어로는‘sumak kawsay’)’을 성취하려는 에콰도르 국민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El buen vivir” 즉 좋은 삶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sm)의 틀 내에서 책임을 이행하고, 자신

들의 다양성과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존중하여야 함을 요구”한다고 한다(제275조). 

헌법 제7장에서 자연의 권리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재창조되고 존재하는 곳인 

자연 또는 파챠마마(Pachamama;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인 영적존재로 <어머니 

대지>로 번역된다)는 존재와 생명의 순환과 구조, 기능 및 진화과정을 유지하고 재생을 존

중받을 불가결한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자연의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공적기관에 청구(원)할 수 있다(제71조).  자연은 복원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침해된 자연시스템에 의지하는 개인과 공동체에 배상할 의무와 별개의 것이다. 그리고 복원

을 위하여 국가는 가장 효과적인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제72조). 모든 사람과 공동체는 좋을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자연부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환경 혜택

(Environmental services)은 전유(專有)되어서는 아니된다(제74조). 에콰도르인은 자연의 권리

를 존중하고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며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또 지속가능하게 사용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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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무를 갖는다(제83조). 국가는 “환경적으로 균형 잡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

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자연적 재생능력을 존중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필요의 충족을 

보장하는 발전 모델(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보장하여야 한다(제395조 제1항). 

에콰도르 헌법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단순히 자연의 권리를 명문으로 인정하였다

는데 있지 않다. 자연의 보호, 자연의 권리 인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하는 삶을 사람의 좋

은 생활방식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찾고자 한다. 자연과의 조화하는 삶이 당위명제가 아니

라 그냥 그것이 좋은 삶의 방식이라는,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더

욱 더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된,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에콰도르 헌법은 담대하게 선언한 것

이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80-1). 

프랑스: 환경헌장

2005년 프랑스의 환경헌장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프랑스 환경헌장

은 Y. Coppen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주도 아래 약 4년간(2001-2004)의 준비 작업

을 거쳐 2005년 3월 1일 헌법률에 의해 헌법전문에 추가되었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92-3).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

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이

하 생략). 

2005년 환경헌장
프랑스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자연자원과 자연의 균형이 인류의 탄생을 조건지웠고, 인류의 장
래와 생존자체가 자연환경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으며, 환경은 인류의 공동재산이며, 인간은 생명의 
조건과 스스로의 진화에 점증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생물다양성, 개인의 발현, 인간 사회의 진전은 
일정형태의 소비 또는 생산과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환경의 보존은 국가
의 다른 기본적 이해관계와 마찬가지로 추구되어야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필요에 응하는 결정은 미래 세대의 능력과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려는 다른 국민들의 능력을 훼손
하여서는 아니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균형되고 각자의 건강에 적합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제2조: 모든 사람은 환경의 보전과 개선에 참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침해를 예방 또는 억제하여야 한다. 

 ∙제4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침해로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기관은 과학적으로 불확실하더라도 환경에 대한 손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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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8th CPC 
F i r s t 
Plenary

The term was added to the Party’s constitution and overall 
development plan: “The Congress stressed that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civilisation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spects and the 
whole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development, cultural 
development and social development.”

2013 제 3 차중국 The CPC continued to consolidate this concept in the central 

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사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임시적이
고 적절한 조치와 위험에 대한 평가 절차의 채택을 고려한다. 

 ∙제6조: 공공정책 당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정책 당국은 환경의 
보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과 조화시킨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과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의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환경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은 이 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행사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와 혁신은 환경의 보존과 강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이 헌장은 프랑스의 유럽과 국제활동에 적용된다.

중국: 생태문명론

중국도 적어도 헌법에서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sation)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곧 시진핑 정부(2012-)는 강력하게 생태문명론(Ecological Civilisation 

discourse)과 균형잡힌 성장모델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중국은 2012

년 ‘생태문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어 2015년 9월 ‘생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개혁통합계획’를 발표한다. 총 10장 56절에 이르는 이 계획에서 생태문명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담고 있다. 개혁취지(1장 1절)의 설명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심각한 생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

고 있다. 그리고 6가지 개혁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1장 2절). 

1.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2. 개발과 보존을 통합한

다. 3. 맑은 물과 울창한 산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른다. 4. 자연과 천연자원

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5. 영토의 균형을 추구한다. 6. 산·물·숲·농장이 생명

공동체임을 인식한다(한윤정, 2017, 00). 

표. 중국의 생태문명에 관한 주요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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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  전
대

government’s development plans, declaring that: “We should accelerate 
system building to promote ecological progress…conserve resources and 
protect the ecological environment and promote modernisation featuring 
harmonious development between Man and Nature.”

2014
정부 활동
에 관한 연
례보고서

The report explained that China’s old growth model of “inefficient and 
blind development” had delivered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urban 
environment and needed to change.  Soon after, China’s first official 
plan on urbanisation committed to “integrate ecological civilisation into 
the entire urbanisation processes”. Also in 2014, co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China fell for the first time in 14 years.

2015(
6월)

국가보고서
( U . N . 
FCCC)

China’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outlined a suite 
of policy actions to “promote green and low-carbon development as 
important components of the ecological civilisation processes”, 
including increases in wind and solar power generation, lower CO2 
emissions per unit of GDP, as well as promoting the use of low 
pollution vehicles, fuels and transportation systems.

2015(
9월)

중 - 미 공 동
성 명 서 ( 기
후변화)

The statement asserted: “China is making great efforts to advance 
ecological civilisation and promote green, low-carbon, climate resili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rough accelerating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enhancing policies and actions.” Soon after, Xi announced a 
nationwide emissions-trading scheme would be up and running by 
2017.

2015(
11월)

시진핑주석 
연 설 ( 파 리
기후변화회
의)

The president declared in a speech at the Paris Climate Change 
Conference: “In the past few decades, China has seen rapid eco-nomic 
growth and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o-ple’s lives. However, this 
has taken a toll on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Having learned the 
lesson, China is vigorously making ecological endeavours to promote 
green, circular [reuse and recycling], and low-carbon growth. [China’s 
suite of low pollution policies] will foster a new pattern of 
modernisation featuring harmony between man and nature”

2016(
1월)

국가에너지
행정청

The agency announced that more than 1,000 existing coal mines would 
be closed over the coming year. Also, China’s transport ministry 
announced that “the nation’s transportation industry will thorough-ly 
implement the concept of ecological civilisation”.

2016(
3월)

제13차 5
개년계획

The plan was described as the “greenest FYP yet”. Premier Li 
Keqiang’s speech accompanying the plan explained that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while pursuing development”.

 Source: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l Affairs, China Moves Towards Ecological 

Civiisation1)

1) Available at 
http://www.internationalaffairs.org.au/australianoutlook/china-moves-towards-ecological-civi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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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실 현 전 략

현세대 인간중심주의적 

헌법가치질서의 완화

- 우리와 우리 후손 그 밖의 인간 이외의 생명들의 기반으로서 

자연환경의 가치 명시

- 생명가치 존중 및 보장

- 미래세대 이익 고려와 동물 보호

환경국가원리의 강화

- 환경보호를 국가목표로 규정

- 경제질서의 기본바탕으로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 존중

-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 표현
환경권을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

는 구체적 권리로 규정 

환경권을 환경을 더불어 누릴 집단적 권리로 표현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

여 보장을 통한 

환경거버넌스의 

보장·강화

- 동물보호단체에 입법·행정·사법과정 참여권 보장

- 귀중한 자연자원의 보전에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 

나. 헌법적 규범틀로서 환경국가 원리

Rudolf Steinberg 교수는  ‘생태적 헌법국가’라는 저서에서 헌법국가의 이념적 전개과정을 5단

계로 구분하였다. 헌법국가는 이념적으로 첫째, 개인의 안전보장 단계, 둘째, 법치국가를 통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 단계, 셋째, 국가통치의 민주적 질서확립의 단계, 넷째,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급진전된 사회국가의 단계를 거쳐, 다섯째, 20세기 후반에 제기된 환경위기에 대한 해답

으로서 마지막 단계인 ‘생태적 헌법국가’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한다(한상운, “현행 헌법

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293면에서 재인용).  

한상운은 “현대의 환경위험에 대하여 국가는 안전원리에 근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

를 부담하며 이러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독자적인 생태적 환경국가

원리의 도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한상운, 294).

종래 필자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규범질서로서 헌법의 생태화 곧 생태헌법

(ecological constitution)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태헌법의 핵심가치로 ➊자연환경

과 생명(동물등) 가치, ➋생태적 지속가능성, ➌환경국가원리, ➍참여를 들고, 생태헌법의 구

체적 목표와 실천전략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홍성태·최현·박태현, 2016, 82-4).

표. 생태헌법의 목표와 실현전략

지금 다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적 규범틀로서 환경국가원리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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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

Ⅲ. 환경국가 원리

1.  헌법의 기본원리와 규범적 의미

헌법의 기본원리라 함은 한 나라의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 및 성격을 규정하는 원리로, 현재 

민주주의원리·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가 기본원리로 인정되고 있다(한수웅, 헌법학, 법

문사, 2011, 103). 그외 원리로 평화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환경국가원리 등을 들 수 있는

데 이는 기본원리라기보다 국가에 특정한 과제의 지속적인 이행을 요청하는 “국가목표규

정”이라고 한다(한수웅, 2011, 103). 하지만 환경국가원리를 “헌법상 기본원리로 환경보호

를 국가적 목표로 삼는 국가의 이념적 기초이자 지도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한상운,“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1

권, 2006, 290)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기본이념”으로 보고 있다

(헌재 1991.7.22. 89헌가106 결정.)

“기본원리”와 “국가목표”의 구분은 특정 목표가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한 나라 헌법과 

국가의 정체성을 이룬다고 볼 정도의 규정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가령, 평

화국가원리는 “육·해·공군 및 기타 전력은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하

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국 헌법(제9조)에서는 단순한 국가목표가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

라 볼 수 있다. 모든 부탄국민을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부탄의 자연환경과 자연자

원의 선량한 관리자(trustee)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전국토의 60% 이상을 산림으로 유지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부탄헌법에서 환경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라 볼 수 있다.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의 규범적 의미는 첫째,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

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된다는 것이고, 둘째,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

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국민이 함께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28-9).  

2. 환경국가원리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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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
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
면서...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

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

영에 이바지함으로써, 또한 자연환경은 우

리들과 뭇생명이 하나로 연결된 지구 위 

생명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불가결

한 기반으로 그 자체 고유한 이익과 가치

를 지닌 실체임을 인식하며, 생명공동체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 생태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인류 사회 발전을 추구함으

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하고 우리들을 비롯한 뭇생명의 존속과 번

영의 자연적 기반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면

필자는 환경국가라는 원리 개념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토대는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를 아우르는 생명의 존중과 자연의 내재 가치 인정, 자연과 공존·

조화, 非인간종중심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둥은 환경권 및 동물의 이익주체성과 책

임(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권리-책임을 기둥을 이어주고 묶어주

는 체계로서 지붕은 경제질서와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그리고 농어촌·지역 

공동체의 지원 및 육성을 제시한다. 

그림. 환경국가 개념의 집

가. 토대_전문: 지구 위 생명공동체, 자연의  내재가치, 자연과의 공존, 인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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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우리 인간과 인간이외의 여러 다른 생명존재들은 지구 위 생명공동체를 구성해 자연생태계

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의존하여 ‘더불어(=상호의존성과 상호연결성)’살아가고 있

다. 헌법 전문에 ‘지구 위’라는 문구를 새겨넣은 까닭은 지구가 우리 인간을 비롯한 무수

한 생명존재들의 궁극 기반임을 되새기자는 의도다. 또 인간은 지구 위의 무수히 많은 생명

종 과 이루고 있는 생명공동체의 ‘한 성원’에 불과함을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

가 고도의 성찰적 자의식을 지닌 우리 인간이 다른 생명존재들을 배려하며 행동하여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임을 강조하고자 함이다.(홍성태, 90)

2012년 U.N. 지구정상회의에서 총회는 만장일치로 결의문 Harmony with Nature 를 승인하

였다(이 결의문에는 인간 존재는 자연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자연에 해를 가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다).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  자연생태계(Ecosystem and 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일방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므로 우리의 안전과 자유와 행

복을 “자연과의 공존”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계범위 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그림. 인간의 안녕과 생태계 서비스 간의 연계  

출처: U.N. 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p.ⅵ.

나. 기둥 1_총강: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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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신설)

제1장 총강
제00조 ①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하여야 한다.

미래 세대는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포괄적인 장기적 고려 속에서 입안·집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2)
이다. 미래 세대는 또한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공동자산으로서 환경(보

전이익)을 누리는 잠재적 주체이다. 따라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미래 세대의 이익이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취하는 조치에 따라 현 세대에 지워지는 비

용이 증가하고, 종전에 누려왔던 편익이 감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하

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 세대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 개념은 국가

의 환경보전 조치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환경국가원리는 사법심사에서 환경관련 특별법에서 위헌심사기준으로(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심판청구사건
3)
; 개발사업의 인·허가기관이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

가협의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 제20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
4)
)으로 기능한다. 또한 환경국가원리는 환경

권을 지지·강화하는 기능(승용자동차 등 다른 종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시의 배출가

스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구 대

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심판청구사건;  용존물질의 함량, 부존량, 채수가능량 및 

하루 용출가능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온도 기준만으로 온천을 정의하고 있는 온천

2) 노르웨이 헌법 Article 110(b) ...Natural resources should be made use of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long-term considerations whereby this right will be safeguarded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3) 산업단지의 지정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서 초

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진행하도록 한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

법’(2008. 6. 5.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고,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이 국가

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4) 구체적으로 이는 “인·허가권과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을 분리하여 공정한 환경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정신을 무시하고 사실상 환

경영향평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덕유산 및 발왕산 정상부분의 국제스키장 개발을 쉽게 하려는 것

으로서 위 경기대회만을 위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한 개발

을 위한 환경파괴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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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

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

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

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동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

호를 받는다. 

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
5)
)을 수행할 것이다. 

다. 기둥 2_환경권 : 양호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와 동물의 이익주체성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에서 양호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로

현행 헌법 제35조는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

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이고,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

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로 본다. 환경권을 

행사함에 있어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기도 하는바, 환경권은 그 자체 종합적 기

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헌재 2008. 7. 31. 2006헌마711결정).   

그러나 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을 일관되게 ‘주관적 공권’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 여기서 

주관적 공권이라 함은 “공법에 의해 보호된 사익으로서 그 이익의 실현을 법상(재판상) 청

구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권능”을 말한다(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8판, 박영사, 2017, 47). 

새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

로는 그 권리의 주체·대상·내용·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

다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에 근거하여 공유

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은 또한 사인과 사인 사이에 발생하는 환경침해사건에서 헌법상 환경권을 청구의 권원

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한다(이른바 환경권의 私權性 부정)(박균성·함태성, 44). 골프연습장 

설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은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헌법상 보장된 환경

5) 헌재 2008. 4. 24. 2004헌바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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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헌법규정만으로는 그것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은 국민의 여느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생활할 권리로서 ‘개체적 권리

(individual right)’로 보장되고 있다. 개체적 권리로서 환경권은 다른 기본적 권리 가령 재

산권과 대립하는 경우 법원은 동일한 지평에서 이익형량(balancing)을 통하여 문제해결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환경의 보전이라는 이념과 산업개발 등을 위한 개인활동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상호 대립하는 법익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5조 제2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2218 결정.

환경권을 이처럼 국민의 개체적 권리로 보는 것이 합당할까? 이 문제는 권리의 향유대상으

로서 환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환경은 우리 현세대와 

미래세대(더 나아가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공동으로 향유(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이른

바 공통기반으로서 커먼즈(the commons)다. 따라서 환경권은 본질적으로 집합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국제인권법학에서는 환경권을 제3세대 인권으로 연대권에 속한 권리로 보고 

있다.(고문현,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법연구」 27권 4호, 2005, 269면). 제

3세대 인권은 모든 사회동반자 즉 개인, 국가, 공·사의 단체 및 국제공동체가 결합하여야

만 실현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동반

자의 연대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문현, 앞의 논문, 269-70면.이주영, “발전권, 평

화권, 환경권 개념의 발전과 ‘연대권’ 논의의 함의”,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2호, 

2017, 33-5면 참고)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국민의 환경권의 보장,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함

을 의미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8 결정)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환경권을 여전히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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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누릴 권리로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환경권을 개체적 권리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첫째, 멸종위기종, 경

관, 생물다양성 등과 같은 집합이익으로서 자연환경보다는 대기·악취·소음·일조 등 생활

환경의 보호가 환경권의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이는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생활환경의 보호가 중심이 되다보니 환경권 조항을 통한 자연

환경의 보호가 결과적으로 약화되었음을 지적하려는 취지다).
6)
 

둘째, 환경 자체의 훼손에 대해서는 누구도 사법구제를 청구할 수 없다. 4대강(한강)소송 집

행정지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①토지수용으로 인

한 손해(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근접지역에 거주하거나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수용당하고 타지로 

이주해야 하며, 사업대상지역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 ②식수 오염으로 인

한 환경상 이익과 건강권 등 손해(보 설치공사와 준설공사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강의 수질

이 악화되어 강 하류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게 되어 환경적 이익

이 침해된다), ③침수피해로 인한 손해(보 설치 후에는 장기적으로 지하수위가 상승하면서 

주변지역이 침수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④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손해(준설된 오

염토로 인하여 인근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⑤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보 설치 및 준설 공사로 인하여 수생태계와 자연환경 습지가 파괴되고 수달 등 보호종

의 멸종이 예상된다) 등을 주장하였다. 

이 중 ⑤의 손해에 대하여  1심은 이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이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 항고심

은 “강 생태계의 혼란과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법률상 보호되는 특정인의 개별 이익에 대

한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으려면 단순히 국토환경이나 생태계의 악화로 인한 환경상 이익

의 침해라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 침해나 침해의 우려가 있

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연관성이 제시되어야 한다(그런데 신청인들에게 그러한 이익침해의 

6) 일부 학자는 오히려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영역이나 개인

적 법익이 아니라 공기, 물, 토양, 기후, 동식물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이라고 한

다(한수웅, 앞의 책(각주 5), 1054면). 따라서 “자연환경은 개인이나 특정인적 집단에게 전적으로 귀

속시킬 수 없는 보호법익이므로, 개인에게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자는 같은 책에서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은 일

차적으로 자연적 환경이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적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기 때문에 헌법 제35조의 환경에는 국민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

지는 ‘생활환경’도 포함된다”고도 한다(같은 책, 10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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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하였다. 

법원의 논리라면 생태계 파괴로 인한 손해는 그 누구도 법원에 사법구제를 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상 환경권을 자연환경을 함께 향유할 권리로 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가

령 위 사안에서 생태 손해는 집합체로서 국민의 손해이자 집합체의 한 성원으로서 국민의 

손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공유물 법리에 따라 누구라도 생태계 훼손(우려)에 대

하여 사법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 이는 파격적인 해석으

로 법원이 그와 같이 해석하리라 단정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환

경권이 지금과 같이 양호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권리로 유지된다면 위와 같은 

파격적인 해석은 어디까지나 과격한 주장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러나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집단적 권리로서 환경권을 달리 구성한다면 위와 같은 해석도 하나의 가능한 해석으로 논

의될 여지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법원의 이익형량과정에서 집단적 권리로서 환경이익이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  

대법원은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소음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

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야 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짐으로써 소송당사자들과 도로이용자

들이 받게 될 이익·불이익을 비교·교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며 대법

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대법원은 여

기서 제3자는 도로이용자를 염두해 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설시한 원칙을 갖고 

말한다면 이익형량을 할 때 원고의 생활이익(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이익)뿐 아니라 도로

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이익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익까지 

염두해두고 이익형량의 잘못을 지적한 것 같지는 않다. 환경권의 집단적 권리성은 명시적으

로 표현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환경에 대한 집합적 권리로 본다면 개인의 경제관련 행위에 관한 자유와 권리는 

환경이 훼손되지 않거나 그 질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부분 

보다 전체 우선의 원리”). 불가피하게 이익형량을 하더라도 환경권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인식을 갖고 형량을 할 것을 형량자에게 지시할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사물을 사랑하는 태도에 따라 두 종류의 사랑을 구분하였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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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사랑하는 것을 ‘향유’라고 부르고, 그 외에 목적을 위한 수단

으로서 사물을 사랑하는 것을 ‘사용’이라고 하였다고 한다(박승찬, 중세의 재발견, 도서출

판 길, 2013). 그렇다면 환경권을 국민 개개인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권리에서 국

민들이 ‘더불어(함께)’ 환경을 향유
7)
할 수 있는 집합적 권리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권의 성격과 내용을 정립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환경은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집합적 관계(혹은바작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연대적 관계)로 향유하는 공동자원으로서 커먼즈다. 따라서 이 커먼즈를 누

군가가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등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다면 이는 곧 다른 사람들이 갖는 

향유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환경권을 이처럼 개체적 권리의 성격을 넘어 집합적(연대

적) 권리로 표현한다면, 환경권은 각자가 누리는 이익이지만 동시에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자신의 향유가 다른 사람의 향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타인의 향유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곧 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해야 한

다는 의무 또는 책임(이를 바작의 용어를 빌려 말한다면 연대책임)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익주체로서 동물의 보호: “동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가축사육시설의 허가/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축산법령이 과도한 밀집형 사육을 허용하고있

다며 제기된 축산법 제22조 위헌확인 심판청구사건에서 헌재는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이 

지나치게 열악할 경우 그러한 시설에서 사육되고 생산된 축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도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논리에서 해당 축산법 조항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를 따졌다. 

동물의 권리 내지 복지 자체가 아니라 동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 심사의 촛점을 맞춤

으로써 철저히 인간종중심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였다. 위 발의안 처럼 동물보호 조항이 신

설된다면, 이제 동물보호는 헌법상의 가치 내지 이익이 되므로 헌재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동물의 권리 내지 복지 자체를 문제삼아야 한다. 따라서 동물을 문장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보호를 받는 이익주체로서 모습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다. 

다만 우리는 동물을 야생동물-반려동물-축산동물-실험동물-동물원동물 등으로 나눈다. 그런

7) . 아우구스투스는 교육을 말하면서 향유와 사용을 구분하였다. 하여 맥락은 일견 다를 수 있지만 

자연 자체와 자연의 단위로서 자연자원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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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

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

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생산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자연의 재생능력의 유

한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과 기업

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

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

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

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와 자

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데 이러한 각 범주의 동물은 그 특성과 인간과의 관계 등에서 현저히 다르므로 그 보호에 

관한 접근방법과 내용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동물 보호는 정책이 아니

라 국회의 입법의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라. 지붕 1_경제질서: 자연의 재생능력 한계 인식

지구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삶과 경제 발전 모델

1982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82)은 자연보호에 관한 5가지 일반원칙을 채택하였다. 이 

중 첫째 원칙은 “자연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 핵심 순환과정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Nature shall be respected and its essential processes shall not be impaired)”것이다. 넷째 

원칙은 “인간이 개발, 이용하는 토양과 해양 그리고 대기자원 뿐 아니라 생태계와 유기체

도 최적의 지속가능한 생산성을 달성, 유지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그 관리는 그러나 다른 

생태계 또는 공존하는 다른 종의 온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문타(Mumta 

Ito) 변호사는 현재의 “환경법은 우리 경제시스템 자체의 근본 지향과 같은 근본원인을 다

루지 아니한 채 일상행위의 외부효과(externalities)만을 관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럼으로써 

단지 훼손의 속도를 늦츨 수 있을 뿐, 훼손 자체를 정지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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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적한다. 이어서 살아 있는 존재(living beings)를 단순한 객체 내지 재산으로 취급하는 

태도 곧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의 효용성-곧 자원으로, 재산으로 

또는 자연자본으로-에 따라 그 가치를 평가하는 태도가 현재 법시스템에 내재한 근본 흠이

고 이것이 자연파괴를 동반하는 무한 성장에 터잡은 경제 패러다임을 가속화한다고 한다.  

문타 변호사는 자연-사람-경제의 관계(위계)에 관한 두 가지 모델, 곧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을 제시한다. 지속가능성 모델의 문제점은 각 서클이 다른 것과 독

립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다른 것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연뿐으로 ‘자연 없이는 사람도 없고 사람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자연의 권리 모델이 더 적확하다고 한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권리는 자

연의 권리이고, 자연의 권리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인간의 권리, 인간의 하부시스템으로서 재

산 내지 기업의 권리라는 권리의 자연적 위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림. 지속가능성 모델과 자연의 권리 모델

출처: Mumta Ito, Nature’s rights: a new paradigm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COLOGIST(2017, May)

한마디로 자연의 권리 모델은 자연의 생태적 한계 내에서 인간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추구

한다는 전략에 기반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은 우리들 경제질서의 불가결한 기반이다. 우리들은 자연을 재생할 수 없다. 자연

- 140 -



현행 안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ㆍ수산
자원ㆍ수력과 경제상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
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6조 ①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와 자연자원은 지속가능하게 보전되
어야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보전과 이용ㆍ개
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
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
할 수 있다.

은 오로지 자연만이 재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재생능력은 자연의 순환과정이 

원할할 때 비로소 발휘되는 것이다. 하천에 댐 건설은 산과 하천 바다(그리고 그 속에서 각

종 생명체)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댐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또 홍수통제를 위하여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댐에 의한 자연의 순환과

정이 거듭해서 훼손되어 간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후손의 생존·번영가능성은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하여 또한 생명공동체의 다른 성원을 위하여 현재 

경제질서는 자연의 순환과정을 존중, 유지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물질적(·정신적) 번영의 

기반인 자연의 재생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조항은 국가에 자

연의 순환과정을 존중, 유지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도록 하는 과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홍성태·최현·박태현, 

120-1)

마. 지붕 2_ 국토 및 자연자원: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국토의 개념에 토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제한해서 새길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토기본법은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의 통합되는 것을 국토환경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는 인간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지만 더 큰 맥락에서는 자연환경 자체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뿐 아니라 국토의 자연상태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지붕 3_ 농어촌 및 지역 공동체 지원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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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第123條①國家는 農業및 漁業을 보호ㆍ육성하
기 위하여 農ㆍ漁村綜合開發과 그 지원등 필요
한 計劃을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

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Ⅳ.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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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개헌: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1)

- 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부소장)

1. 개헌과 에너지 전환

지난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大韓民國憲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언급했듯
이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이어졌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로 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해태함으로써 야기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회의 주체 그 누구도 지금 
이 시기에 서로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국회사무처, 2018: 10) 

국회에서 15개월 동안 논의한 개헌안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보고서(2018년 1월)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까지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
한과 책임을 나누는 정부형태가 쟁점이 되어 개헌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권력구조의 일부에 불과한 정부형태로만 개헌의 의미를 좁혀서는 곤란하며, 색깔론에 기대어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조장하는 행태는 낡은 87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에 불과하
다.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 헌법자문기구
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평가
가 눈길을 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보면 아쉬운 부분들도 많다.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 제안했던 내용
보다 후퇴한 부분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개정안 국
민발안제가 빠졌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만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는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헌법개정안 국민발안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라
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여성의 동등한 참여와 정치적 대표성 확
대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다. 교육, 환경 등의 기본권 영역에서도 미흡한 점들이 있다. 
지방분권과 대통령 권한 분산의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
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기본권 강화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의미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함으로써, 30년 만에 최초로 조문화된 개헌안이 공식문서
로 발의되었고, 시한을 둔 개헌논의의 장이 열렸다.”(하승수, 2018)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담는 개헌이 되려면 촛불로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이 충실히 

1) 이 글은 워킹 페이퍼의 성격을 띠는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전국네트워크가 공
동 주최한 <에너지 헌법의 모색: 에너지 기본권과 에너지 분권을 담는 개헌 제안> 토론회(2018년 4
월 3일)에서 발표한 “에너지 기본권과 분권을 위한 개헌안 제안”을 보완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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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앞선 평가처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지
적되고 있다. 정치적 협상과 결단을 통해 6.1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
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 노력이 중요하
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헌 논의에서 제출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이런 취지에서 이 글은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분석하고, 추가 개헌 과제와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는 자본, 기술, 노동, 자연 등과 접합되면서 특정한 사회
기술시스템을 형성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가와 사회에 필수적인 동력을 제공한다. 생산, 유
통, 소비를 포괄하는 에너지시스템은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민주주의 혹은 민주화의 대상이 된다. 또한 에너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사회 정책 부문과 밀
접한 관계를 맺지만 고유한 독자성을 갖는다. 따라서 에너지가 개별법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헌법 차원에서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5
조(환경권)와  제9장 경제 제120조(자원)는 다음과 같은 규정만 담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에너지 전환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분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
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그 정신을 
새 헌법에 담을 필요가 있다(이정필, 2018a). 이런 목적에서 본론에서 에너지 전환의 다원성
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개헌 논의에서 에너지 전환이 갖는 의미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대통
령 개헌안 중 에너지 전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헌법 조항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
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의 쟁점을 검토하고 후속 과제를 제안한다. 

2. 에너지 전환의 의미와 필요성

에너지 전환은 ① 에너지원의 전환, ②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③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
범의 전환, ④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전환 ⑤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전환, ⑥ 에
너지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전환, ⑦ 에너지-사회시스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측면에서 이해된다. 즉, 경제, 정치, 공간,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녹색사회로 정의롭게 전
환하는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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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성에너지시스템 미래의 연성에너지시스템

에너지원의 
전환

핵·화석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
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환경·사회·경
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사
용

에너지 
이용의 

의미 전환

에너지 자체에 주목해 에너지 공급
을 우선하는 태도, 그러나 에너지 빈
곤은 지속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
지 서비스’(따뜻함, 쾌적함, 조명, 조
리, 이동), 적정 에너지 서비스를 제
공․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소득, 건축, 
교통)에 주목, 에너지 수요 절감과 
에너지 복지 실현

에너지 
이용자의 

행동․규범의 
전환

단순한 수동적인 소비자(Plug and 
Forget),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시민 
참여보다는 시민동원의 성격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능동적 ‘에너지 시민’, 에
너지 거버넌스에서 적극적인 참여 
구현

에너지 
생산․소비의 

공간적 
배치의 전환

중앙집중적인 대규모 에너지 생산·소
비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지역분산적인 적정규모의 에너지 생
산·소비로 인한 지역간 균형

생태환경과 
건조환경의 

전환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시 등)의 지속불가능한 이용 
및 변형 

생태환경과 건조환경(토지, 산림, 물, 
해양, 도시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변형 

에너지 
생산․공급의 
소유․운영․관
리 주체의 

전환 

해당 지역 밖의 자본에 의한 소유·운
영·관리 시스템, 수익률과 전문성의 
원칙

해당 지역 내의 지자체․공동체가 소
유·운영·관리 시스템(지역에너지공사, 
에너지협동조합), 민주성과 형평성의 
원칙 

에너지-사회
시스템의 

전환

에너지시스템의 개선․관리에 한정, 
자연과 사회의 분리, 자연은 원자재, 
에너지와 생명은 자본주의의 노동력
으로 간주, 제한적 변화만 가능

에너지와 동시에 사회시스템의 전환 
추구, 자연과 사회의 대화,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 
적정생활이 유지되면서 인간의 자율
적 생활 지향

[표 1] 에너지 전환의 다원성

* 자료: 이정필·조보영(2015) 수정·보완

에너지 전환에 관한 이론·담론이 풍부해지고 법·제도 개선이 시도되면서 사회적, 정치적 논의
도 활발해지고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면(2004~2006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국면
(2010년), 에너지 전환 담론 활성화 국면(2011년~현재)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기본법 제정 당시 에너지에 대한 ‘기본권’, ‘공공성’, ‘분산’ 및 ‘전환’에 대한 쟁점이 형
성되었다. ① 2004년 12월, 정부가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에너지
산업의 시장경쟁 요소 도입 확대와 에너지의 공공성을 고려한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로 
제시되었다. ② 2005년 1월,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에너지산업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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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간 공정경쟁과 관련 시설의 분산 도모, 그리고 에너지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등 에너
지와 관련한 사회적 형평성 및 공공성 제고를 기본원칙에 담았다. 그리고 ③ 2005년 4월, 조
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국민에너지기본권 보장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 수립), 에너지 정책의 공공서비스 정책 및 민주적 실현체제 확립,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성 확대를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로 설정했다. 
④ 2006년 3월에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의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의 지속적 강화, 산업·환경·안보·교통 및 건축 등 에너지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통합적 고려, 에너지산업에 대한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의 시책 추진,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지속적 추진으로 확정되
었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
급자의 책무로 규정되었다.2) 결과적으로, 에너지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에너지의 공
공성, 기본권, 분산 및 전환은 각각 시장화, 형평성·보편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축소되었다. 
2010년에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가 표기되기는 했지만, 녹색
성장 개념이 갖는 보수성과 모호성이 학술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지속
가능발전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에너지기본법이 에너지법으로 격하되는 등 관련 법체
계의 왜곡을 낳았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2015년, 에너지법에 에너지복지 조항이 신
설되는 변화도 있었으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초래한 비정상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이후 에너지 전환 담론과 실천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2012년
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5대 분야 입법 과제가 제출되었으며, 시민사회와 지방정부의 지역에
너지전환과 시민참여의 흐름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민주주의와 에너지 
자치·분권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정필, 2017; 고재경, 2018; 진상현, 2018; 이유진, 2018; 여형범, 2018). 이런 흐름을 
종합하면, 국가에너지시스템과 지역에너지시스템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규범적으로 에
너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역)에너지전환 전략을 구상하고 실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을 상정해볼 수 있다. ① ‘자치·분권’을 통해 에너지
계획·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역할과 책임을 확대
한다. ② 에너지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역사회의 소유·운영·관리 실현을 뜻하는 ‘지역화·공유화’
를 추구한다. ③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공동체 
프로젝트’를 활성화한다. ④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 관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모델과 방법들을 도입해 ‘참여 거버넌스’를 형성한다(이정필, 2017). 
2017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또한 각종 계획, 로드맵, 정책을 통해 에너지 전환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참여·수용성, 소통·공론, 갈등관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3차 국가에너
지기본계획을 ‘에너지전환 종합비전’으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에너지 분권(‘지역분권형 에너지전환 추진체계’)을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렇게 에너
지 전환의 다원성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법, 계획, 제도, 정책, 사건 등을 둘러싼 논의 과정
을 통해 형성된 기본권,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나아가 민주주의라는 여러 층위의 핵심 의
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핵심 의제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논의의 준거가 된다. 

2) 이상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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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전문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것을 다짐

총강 1조 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기본
적 

권리
와 

의무

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
무를 진다.

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
진다.

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
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
로 정한다.

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3.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검토

에너지 전환 혹은 에너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대통령 개헌안(3월 26일 국회 제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헌법 10차 개정안 제안이유를 통해 밝힌 새 헌법의 주요 방향은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강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정치개혁과 대통령 권한 분산, 사법제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제 헌법 체계에 따라 전문, 
총강(1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2장), 국회(3장), 정부(4장 3절), 지방자치(9장), 경제(10장)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대통령 개헌안을 주로 검토하되, 필요할 경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
문위원회 자문안(조문시안 혹은 조문시안 다수의견)(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018) 등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환경권

전문과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통해 환경권과 지속가능성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지방분권
이 명문화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권(38조 1항)과 지속가능한 발전(38조 2항)이 에너지 
전환의 의미를 포괄하고, 에너지 빈곤 해소는 사회권(35조 2장)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 이슈 및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에 비해 과잉해석으로 볼 수 있다. 
  

[표 2] 대통령 개헌안: 전문, 총강, 기본적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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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안

국회 55조
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
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정부 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
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지방
자치

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
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 93-95)는 “기후변화의 위기가 심화되고, 에너
지 생산과 소비의 혁신과 정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환경권 조항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다.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회의 자문안을 비교하면, 전자는 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반면, 후자에 일
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제안처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추가 개헌 과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3) 에너지(기
본)법 등 법률을 통해 에너지의 기본권,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등에 대해 규정(입법해석)할 
수도 있다.   

2) 지방자치

에너지 자치·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방차지 조항을 살펴보자. 총강 1조 3항의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뒷받침하는 부분으로 현행 헌법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
가받는다. 그러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등을 통해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 헌법상 지방자치 조항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
치·분권의 사항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 단, 에너지 자치·분권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사무 배문의 원칙, 기준, 대상(재생에너지, 전기에너지, 열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복지 등)과 
방식(고유사무, 위임사무 등)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에너
지 관련 법 이외에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자방자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진상현, 2018).

[표 3] 대통령 개헌안: 국회, 정부, 지방자치

3) 에너지 정의에 대한 개념적 연구는 진상현(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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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정부의 종류와 구역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
한다.
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 
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
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
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

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
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
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

3) 경제

에너지 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자원 및 지속가능성 조항(126조)에 있다. 1항에 
지속가능성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항에는 해양자원, 산림자원과 풍력이 추가되었다. 한편 국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8: 201-204)는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
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 규정은 국
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동일한 조문으로 제안하였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역시 풍력을 새로 추가했는데, 이에 대해 “수
력 외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자연력의 존재를 고려하여 풍력을 예시로 추가하고 “등”을 
추가”하였다고 밝혔다. 대통령 개헌안은 현행 헌법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부 개선 작업
이 요구된다. 헌법 체계상 에너지는 자연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연장선에서 ‘공동 자산’ 규정을 신설해 에너지 전환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의 ‘특허’(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 부여) 조
항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지만(김동주, 2017), 국토와 
자연자원의 성격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정 도입도 검토 가능하다. 그리고 풍력 이외에도 대표적
인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태양에너지까지 예시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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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경제

125조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
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
력 등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
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
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
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
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

[표 4] 대통령 개헌안: 경제

이상으로 대통령 개헌안 중 에너지 관련 조항을 에너지 전환 관점에서 검토했다. 기존에 학계
와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기했던 ‘녹색 헌법’ 혹은 ‘환경 헌법’에는 많이 부족하지만, 현행 헌
법이 유보한 법률과 사법기관의 법 해석 때문에 환경권조차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
을 떠올리면, 일부 개정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환경국가원리와 지
속가능성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고, 그 정도 수준에서라도 개헌이 이뤄지고 관련 법률이 정비
되면 나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개헌안이 국
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에 비해 에너지 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미
흡하고, 에너지 의제가 환경 및 자원 의제를 통해 부속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 주목해
야 한다.
 

4.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및 입법 과제

헌법은 국가의 근본 규범과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법률이 헌법에 근거하기 때문
에, 상징성만이 아니라 법적 실체성을 지닌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쟁점은 헌법에 에너지 전
환, 구체적으로는 기본권과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을 명시하는 것이 헌법의 구성과 체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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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가에 달려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반 입장을 가정해볼 수 있다. 우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는 개헌안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뒷받
침하고 있기 때문에, 조항 신설이나 변경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대신 후속 법률 정비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에너지 조항 신설 및 에너지 전환 
관점이 개헌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에너지는 인간과 사회에 필
수적인 재화와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 권리와 의무 조항에 포함시켜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 기후변화 대응이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환경 및 자원 보호로 제한
하기보다 더 명확한 표현으로 수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검토한 에너지 전환의 의미
와 필요성, 그리고 대통령 개헌안의 한계를 종합해보면, 새 헌법에는 에너지 전환 관점이 반
영된 에너지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단,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념처럼 지속가능성이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해 방식이 다양하긴 하지만, 다수
의 합의가 가능한 지향점으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들 수 있다.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에너지(7번)와 기후변화(13번)가 구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새 헌법 역시 이렇게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하며, 대통령 개정안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 역시 일정 수준에 이런 방향에서 마련되었다. 그러
나 대통령 개정안에서 에너지 조항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
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은 국회의 책임 방기로 합의안으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개헌 국면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 과제를 간단히 제안하고
자 한다. 개헌 이후 이루어질 각종 법률 정비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도 함께 제
안한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개헌안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대통령 개
헌안에 (변형하여) 삽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대통령 개헌안 38조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혹은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그리고 
126조를 “국토와 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
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로 변경한다. 그리
고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풍력·태양에너지 등 경제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로 변경한다. 에너지 자치·분권 내용은 명문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본권 권리와 의무, 그리고 경제 조항을 통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을 수 있
을 것이다. 
다음으로 새 헌법에 에너지 조항을 어떻게 다루든지 후속 법률 정비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헌
법적 가치(기본권과 공공성, 분산, 참여, 분권 등)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탄소녹
색성장기본법이 초래한 비정상적 법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폐지하
거나 녹색경제전환법을 제정할 수 있다(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촉진법과 통합 검토 가능). 그
리고 지속가능발전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필요시 에너지복지법 분리 제정 검토 가능),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너지기후정책연구소, 2014). 그리고 전기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개별법을 일괄적으로 정비해
야 하고, 지방차지 관련 법률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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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강도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의 탐색 -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

한상진(울산대, 사회학)

“유한한 세계에서 기하급수적 성장이 영원하리라 믿는 자는 미친 사람이거나 (근대) 경제학자이다.” -

케네스 볼딩(괄호 안은 필자 추가)

“희망은 동사이다. 그것은 당신이 행하는 것, 실천이다. 희망은 개인이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할 때에만 

현실이 된다.” - 조 포크(미국 월밍턴대 졸업식사 중)

1. 머리말 - 실행가능한 중범위 탐색도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강한(strong) 지속가능성과 약한(weak) 지속가능성 사이의 중도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중강도 지속가능성(moderate sustainability; 이하 MS) 노선을 제시하고, 그것이 언어적 

절충에 그치지 않도록 환경정의 담론의 생태사회적 재해석을 통해 중범위의 실행 개념들로 

구체화시키고자 한다.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의 경우, 공급과 기술의 개선에 의거한 ‘지속가능

한 성장’을 확신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생태계(social-ecological system; 이하 SES) 웰빙에 기

반한 생활양식의 변화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강한 지속가능성 노선은 수요 억

제나 정상(定常) 상태 경제(steady-state economy; 이하 SSE)를 강조하는 심층적 안목이 돋보

이지만, SSE와 같은 탈성장(degrowth) 전략을 지속가능성의 맥락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

인가의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본 연구가 MS의 문제제기를 탈성장이라는 지평에서 음미하고자 하는 까닭은 기존의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노선이 경제성장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현상유지를 옹

호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개발의 관행을 변전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노선화

시키고자 하는 MS의 의미는 강한 지속가능성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약한 지속가능성에 근

거한 공급 및 기술 측면의 환경적 개선까지 아우르는 생태급진주의(eco-radicalism)에서 찾아

진다. 그리고 본 연구는 탈성장의 함축을 SSE가 강조하는 무성장에서부터 영성경제학 등의 

‘착한 성장(good growth)’에 이르기까지 유연하게 해석하고자 한다. 퀘이커 미래연구소의 헬

머쓰(Helmuth, 2012: 34)는 지속불가능한 경제 관행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동안,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은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식량체계, 탄소경제 등은 

탈성장되어야 하겠지만, 토양비옥도를 높이는 유기농 식량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1)

본 연구는 MS 노선에 대해 소개한 다음, 탈성장을 둘러싼 영어권 SSE 입장, 남유럽의 탈성

장(décroissance) 논의, 독일어권 성장 이후(postgrowth; 이하 PG) 담론 등에 대해 다룬다. 또

한 생태사회적(ecosocial) 관점에서 분배, 절차, 승인, 역량 등 기존 환경정의 담론의 요소를 재

평가함으로써, MS의 실행에 필요한 ‘승인적 절차’, ‘역량의 분배’라는 중범위 개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MS와 탈성장을 급진화시킬 탐색적 개념 도구로 ‘정상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

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 전략’ 등을 검토한다.

1) 착한 성장 접근에 관해 칼리스(Kallis, 2017: 155-156)는 비정치적 중립성을 가장한 자유주의적 지속가능성 

입장과 비슷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심지어 유기농산물일지라도 영속적 성장이란 어불성설이고, 태양광 패널 

또한 에너지 및 자원 집약적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연쇄의 최종생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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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S의 노선화

1980년대 후반 이후 지속가능성 담론은 UN 브룬틀란트 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의 

‘미래세대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는 현 세대 욕구의 충족’이라는 정의에 의존

해 왔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모호한 것으로, 인간이 만드는 수요가 무한한데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 현실적으로 유한하다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재열 외(2016)는 지속가능한 발

전에 대해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2)함으로써, 세 변수 간 

관계를 구체화시키지 않고 정(+)의 관계를 선험적으로 가정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이재열 외, 2016: 193-194)에 의하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람의 능력을 유지하고 경제활동

에 필요한 사회구조를 지원하는 사회적 역량’이며 생태적 지속가능성은 ‘생태적 다양성을 보

전하고 생태계의 본질적 기능과 과정을 유지하는 생태계의 역량’으로 규정된다.

위의 논의들은 민주주의, 복지국가 등에 의거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장하여, 지속가능성의 

생태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비중을 두는 것이라 하겠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역시 생태

적 지속가능성의 조건 아래에서만 유의미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약한 지속가능성의 관점은 

사회적 역량의 유지에 우선적 관심을 두는 동시에 환경기술 개선, 생태투자3) 등과 같은 공급 

측면의 ‘생태근대화’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접근은 인간 수요를 심층적으로 성찰하기보

다 자원 소비의 증가에 따른 균열을 감소시키는 데 치중한다. 강한 지속가능성의 시각에 입각

해 볼 때, 약한 지속가능성의 입장은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자연 및 제조된 자본의 속성

이 단일하고 공통된 척도, 즉 화폐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경제결정론의 편향이다. 또한 자연세

계의 경제 생산에 대한 기여(자연자본)와 제조된 자본의 기여가 대체 가능하다고 보아, 총자

본 스톡의 유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셈이다(Gowdy, 1999: 165).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선언 이후 5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성장의 신화는 

근본적으로 도전받지 않은 채 사회적 삶을 더욱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SSE 접근의 대

표적 학자인 데일리(Daly, 1990; Sachs, 1999: 30에서 재인용)는 양적 성장이 생태적 측면에서

는 존속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성장 자체가 모순 어법이라고 강조한다. 이 같은 강한 지속

가능성 노선은 사회의 수확률이 재생가능 자원의 재생률과 동일해야 하며, 폐기물 발생률 또

한 폐기물이 방출되는 생태계의 자연동화 능력과 동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한상

진, 2018). 나아가 이 관점은 경제주의에서 벗어나, 자급자족적 자치전략에 기반한 수요의 억

제 방안을 장기적으로 제시한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심층생태주의가 주력해 온 생태적 다양성

의 보전을 위해 인간소비와 생활양식의 근본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탈생산성주의(post-productivitism)에 입각하여 생태근대화론과 같은 개량주의와 

심층생태주의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MS의 개념을 노선화시키고자 한다. 이 때 탈생산성주의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도 생산보다는 보호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재생산을 둘러싼 가치

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가리킨다(Fitzpatrick, 2003). 여기서는 MS 노선에 대해 유토피아

2)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전이라는 세 가지 축은 2015년 제70차 총회에서 채택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17개 목표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주요지표 개념 틀인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통합

성, 환경적 책임성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열(2017: 178-181) 참조. 

3) 생태투자의 종류에는 첫째 에너지 효율성 제고, 쓰레기 감소, 재활용 등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비용을 

절감하는 투자, 둘째 재생가능 에너지처럼 청정 저탄소 기술을 이용하여 전통 기술을 대체시키는 투자, 셋째 

기후 적응성 제고, 조림, 습지 회복 등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투자 등이 있다(Jackson, 전광철 역, 2013: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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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디스토피아 사이에서 강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장기적 차원의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으나 

즉각적이고 위협적인 문제부터 전환시키는 생태급진주의의 시도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관계를 막연하게 낙관하여 지속불가능성을 악화시

킨 책임이 크나, 전면적으로 거부되기보다 생산에 대한 단기적이나마 생태적인 지향은 비판적

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주제인 ‘탈성장’의 경우 강한 지속가능성의 맥

락에 있기는 하나, 5절에서 생산 및 재생산의 기술적 개선을 포함하는 MS의 지향과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도록 하겠다.

MS 노선의 잠정적 내용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생태적 역량이 존속되도록 

하는 수요의 감소를 목표로 한다. 둘째, 강한 지속가능성 노선이 지향하는 수요 감축도 중요

하나 약한 지속가능성이 지향하는 공급의 대체까지 일부 고려하는 적극적 생태투자 방식을 

추구한다. 셋째, MS 노선은 물질적 보장, 자기 정체성, 사회참여의 원천으로서 임금 취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관적 웰빙의 배경으로 고용, 부불노동, 여가의 질 향상에 더욱 관심을 

둔다. 넷째, 공공재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비자주의적 태도를 불식하여 정치참여를 극대화시키

는 시민결사체를 활성화시키고, 분산된 정책공동체에 대한 국가의 규제, 책임성, 기초 서비스 

제공 등 보편주의적 틀을 확보한다.

  그렇다면 MS의 셋째, 넷째 내용과 관련하여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4), 기본소득 등

의 의의를 첨언하도록 한다(한상진, 2018: 351-353). MS 노선에서 이들이 주목되는 까닭은 수

요, 공급의 생태화 외에 시장 외곽에서 지속불가능 요소의 감축을 압박하는 생태복지의 제도

화 역시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피츠패트릭(Fitzpatrick, 2011: 146-150)에 의하면, 생태복

지를 위해서는 비영리조직 형태의 사회적 기업보다는 지방통화체계나 소규모 협동조합(한국의 

경우 마을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등) 등 ‘비공식경제’가 더욱 유의미한 것이다. 비공식경제의 

MS에 대한 기여 가능성은 다음의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첫째 이웃 간 시민적 결사를 재

생시켜, 질적 자아, 또는 관계적 자아를 활성화시킨다. 둘째 다른 부문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

로 기본 욕구를 제공하여, 예컨대 실업자의 비고용 노동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

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을 거래하게 고안할 수 있다. 셋째 비공식경제의 성원이 된다는 것은 

시민이 그 기획과 운영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음을 뜻하므로 상향적 거버넌스 모델의 맹아가 

될 수 있다(Fitzpatrick, 2011: 149-150).

한편 기본소득제도는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 도전

하면서,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 조건에서 시장체계를 개선하여 더 많은 복지를 확보하려는 구

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결혼이나 고용상 지위, 고용경력, 고용에 대한 의지 등과 상

관없이 부여받는 무조건적 시민권으로, 다음과 같은 MS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 첫째, 소득

보장에 의거해 노동시간을 줄여 인간 역량을 약화시키는 상황 및 관계로부터 개인적, 사회적 

활동의 여유를 되찾아준다. 둘째, 소득, 부와는 차별화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교육, 여가 

등과 같은 기본욕구가 실현되는 재정적 기초를 제공한다. 셋째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결

합된 다양한 실험을 자극함으로써, 생산 및 소비의 지속불가능성을 억제시킨다. 예컨대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 탄소배출에 대해 엄격히 세금을 부과하되 그 세입을 모두 동등한 현금 

형태로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새로운 소득을 갖게 되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면 처벌받고 적게 배출하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Ferguson,

2017: 327-336).

4) 비공식경제는 생산, 소비 및 노동의 공식경제 외곽에 존재하여 공식적으로 측정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웰빙에 

기여하는 활동이다(Williams and Windebank, 1998; Fitzpatrick, 2011: 1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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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성장을 둘러싼 접근들

탈성장 모델은 비교적 최근인 2000년대부터 초 프랑스에서 학문적 관점이자 사회운동으로 

뚜렷이 출현한 이후 경제성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든 구미(歐美) 지역에서 주로 거론되다가, 생

태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2010년대 들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왔다. 그 접근을 대별해 보면, 영

어권 SSE의 무성장론, 남유럽에서의 논의, 독일어권의 PG 관점 등으로 구분된다(Borowy,

2017: 174-188). 먼저 SSE 접근은 잭슨(Jackson), 데일리(Daly) 등이 강조하는 정상상태의 무성

장 노선을 가리킨다. 이 시각은 생태경제학에 입각한 기술관료적 특성에 의거하여 경제주의를 

의문시하기보다 생태사회적 개량까지 포괄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프랑스 및 남유럽 논의의 경우 라뚜슈(Latouche)의 저작이 소개되면서 한국에서도 알려진 

편인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쟁점에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 및 자율성의 문화적 차원에 주

목하는 산업자본주의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특징으로 한다. 한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 또한 SSE의 무성장 상태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국면의 담론으로 파악되기도 

한다(Büchs and Koch, 2017: 2) 그리고 독일의 PG 접근은 한국에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지만 1970년대 노동조합, 녹색당의 논쟁에서부터 ‘빌레펠트학파’로 알려진 유물론적 생태여성

주의5)를 거쳐, 최근에는 SSE 접근과 남유럽 논의를 인간 웰빙의 차원에서 통합시키려는 하나

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왔다.

1) 영어권 SSE 접근

제오르제스쿠-로에겐(Georgescu-Roegen)은 계량경제학자였으나 1971년 『엔트로피법칙과 경

제과정(The Entropy Law and the Economic Process)』에서 경제학의 근거가 전통 물리학이 

아닌 생물학으로 모델화된 사회과학이라는 차원에서 생물경제학을 주장함으로써 SSE 접근의 

원조가 되었다. 그의 선구적 관점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 의존이 당분간 몇몇 

지역에서 인간생산을 강화시킬지언정, 다른 지역 및 해당 지역의 미래에는 그 선택 자체를 필

연적으로 난관에 빠뜨리게 되리라 예견하고 있다. 그런데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생물경제학

은 남유럽에서는 환영받았지만, 정작 로마클럽 보고서의 기술관료적 하향식 접근에 익숙해 있

던 영어권에서는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그가 정상상태보다는 저하상태(declining state)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까닭에 남유럽의 

탈성장 접근과도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제자인 데일리의 이론이 현재 SSE의 주축이라는 

점에서 SSE 인적 계보의 연장선 위에 위치시킬 수 있다. 데일리(Daly, 1973; Borowy, 2017:

17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생태경제학의 핵심 쟁점은 인구성장을 포함한 경제성장에 대한 생

물리학적(biophysical) 제약, 궁극적 가치를 향한 재정향과 정상상태에 대한 조정 등이다. 그의 

SSE 개념은 시기적으로 변화되기는 했으나 물질, 에너지의 안정적인 최소 처리량(throughput)

과 안정화된 인구 등을 변함없이 강조해 왔다.

5) 빌레펠트 학파는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재생산 노동, 자연, 그리고 지구 남반부 경제에 대한 착취를 분석함으

로써 사회적, 생태적 위기에 접근하고자 했다. 1970년대 초 GDP 설명에 대한 여성주의 비판에 근거하여 이 

관점은 성장 패러다임이 모든 비시장적 노동형태들을 어떻게 가치 절하시켜 왔는지 밝히면서 생명 자체를 지

탱하는 데 필수적인 생계활동이 경제 및 사회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Borowy, 2017: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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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의 저작에서 데일리(Daly, 2014: 131)는 경제적 성장의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는

데, 하나는 경제가 물리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활동의 성장이 

비용에 대비한 편익의 더 빠른 증가를 야기할 때 사용되는 경우이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의 경제성장 용법이 절대적으로 다름을 지적하면서, 전자의 의미가 후자 맥락에서는 ‘비경제

적 성장(uneconomic growth)’과 논리적으로 일치한다고 파악한다. 성장은 편익보다 더 빠르게 

비용을 증가시켜 인간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데도, 더 큰 경제가 항상 인간을 부유하게 만

든다는 순전히 혼동된 가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SSE가 준수해야 할 무성장의 규칙 및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D'Alisa, 2014: 49-50). 첫째 궁

극적으로 자원스톡이 0이 되도록 추동하지 않게끔, 재생가능 자원의 착취는 재생률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우 쓰레기 스톡과 그것이 야기하는 해악이 계속 증가할 것이므

로, 쓰레기 방출은 쓰레기 흡수 역량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현재의 기술로는 화석연료와 같

은 비재생 자원 없이 현재 인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사회가 

비재생 자원을 소비하는 비율은 재생가능 대체물을 개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자

원착취나 쓰레기 방출이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태계 기능을 위협할 수는 없다. 다섯째 인구

는 안정적이어야 한다. 이 때 앞의 네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가장 명백한 접근은 처리량에 한

계를 의무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다섯째 규칙인 안정적 인구를 어떻게 성취하는가의 문제는 

신맬더스주의를 둘러싼 논란에서처럼 더욱 논쟁적이다.

2) 프랑스 및 남유럽의 논의

탈성장 개념을 규범적 의미로 처음 사용한 고르(Gorz)는 “물질적 생산의 무성장, 또는 심지

어 탈성장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구 균형이 자본주의 체계의 생존과 양립 가능한가?”라는 

현재 시점에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탈성장은 1970년대 말 제오르제스쿠-로에겐의 논의

가 프랑스어로 번역되면서, 주류 경제학 성장모델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비판과 후기 자본주

의의 패러다임 논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비판을 융합시킨 담론으로 배태되었다. 이 용어는 남

프랑스의 생태주의, 반소비자주의, 비폭력 아나키즘 계열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가운데, 1990년

대 후반 리옹에 근거한 클레망탕(Clémentin), 셰네(Cheynet) 등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탈성장’

개념으로 구체화되었다(Borowy, 2017: 182).

성장에 대한 급진적 비판의 재활성화에서 중요한 사건은 2002년 파리에서 “개발을 하지 않

기, 세계를 다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린 유네스코 콜로키엄이었다. 이후 남유럽으로 확장된 

탈성장 담론은 학문적 대상일 뿐더러 자동차 없는 도시, 식량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운동, 반세

계화 활동, 대규모 개발에 대한 항의에서 활용되는 해석 프레임이 되어 왔다. 특히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탈성장운동의 틀로 경제주의, 공리주의에 대한 인류학적 비판이 핵심 역할을 수

행하여, 성장을 경제목표로 정당화시키는 데 항거하는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이 되어 왔다. 스

페인의 경우 정치생태학과 SSE의 결합이 좀 더 뚜렷한 편인데, 과학적으로 주어진 장벽으로

서의 절대적 성장의 한계보다는 지구 남반구의 빈곤한 원주민, 소농의 희생 아래 북반구에서 

그러한 한계를 밀어내려는 지속적 경향이 어떤 파국적 결과를 낳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

고 있다(Martinez-Alier, 2012).

마르티네즈-알리에(Martinez-Alier)를 중심으로 2008년부터 격년으로 국제학회를 개최해 온 

집단인 ‘연구와 탈성장(research and degrowth)’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탈성장은 지구의 생태

조건과 공평성을 제고하는 생산 및 소비의 다운스케일링으로 정의된다. 또 그것은 사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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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적 수단 내에서 새로운 민주적 제도 형태를 통해 더욱 평등하게 분배되는 개방적이고 지

방화된 경제 및 자원으로 생활하는 미래를 요구한다. 그러한 사회는 더 이상 ‘성장 아니면 죽

음’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물질 축적이 인간의 문화적 상상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하지도 

않을 것이다. 효율성의 우선순위는 충분성에 대한 초점으로 대체되고, 혁신은 더 이상 기술만

을 위한 기술이 아닌 유쾌하고 검소한 삶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적 배열에 치중

할 것이다(https://degrowth.org/definition-2).

라투슈(Latouche, 2001; Borowy, 2017: 183에서 재인용)는 발전에 대한 서구 모델의 패권화

가 도구적 합리성의 식민지 수출을 통해 호혜성과 관계적 의존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사유를 

대치, 위협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도구적 합리성 논리에는 목적과 수단이 도치되어 있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 배분에 치중하는 그러한 합리성 형태는 다양성과 자율, 더 나아가 민주

적 힘을 감퇴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성장의 길은 자율성에 도달하기 위해 소비주

의 중독을 치유하는 금욕의 길로 설정되고 있다.6) 그에 의하면, 탈성장 노선은 경제성장이라

는 이름의 종교로부터 벗어나 소비라는 관례와 화폐에 대한 숭배를 포기하는 자유로운 비판

의 길이다(Latouche, 2014: 239-246).

3) 독일에서의 PG 접근 

뷕스와 코흐(Büchs and Koch, 2017: 2-3)에 따르면, 독일어권의 PG는 SSE와 남유럽 논의를 

아우르는 것으로 인간 웰빙의 유지와 개선을 핵심적 목적으로 하는 개념이다. PG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와 같은 목적의 성취에 대해 위의 두 접근보다는 낙관적인 편이지만, PG와 웰빙

의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고 경험적 근거에 입각한 논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 입장은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7)에서 보듯이 GDP 감축이 웰빙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무성장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지적 관계, 여가

를 위한 시간과 의미 있는 노동, 공동체 관심에 대한 인간 욕구 등을 번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의 PG 논의들은 탈성장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시경제적 안정화를 추구(Padalkina, 2012)한다든지, 무제한적 확장역량, 이윤 동기, 소비자주

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신고전파 성장 모델을 실증적으로 비판(Becker, 2014)하는 등 생태경제

학의 지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1970년대 초 정당, 노동조합, 교회 등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쟁점들인 탈산업화 시대 노동 분배, 반권위주의적 자기결정,

기술 및 전문가 지배제도의 극복, 환경보전 등은 이후 PG 접근의 주된 문제의식으로 계승되

었다. 특히 1983년 독일 녹색당의 경제 프로그램은 25년 후 본격화될 PG의 의제를 이미 다루

고 있어, 예컨대 산업성장의 이득이 생태적 피해에 의해 압도당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대규모 

기술, 성별 분업 및 부불노동의 가치 절하 등을 비판한 바 있다.8) 비슷한 시기에 앞서 언급한 

빌레펠트학파는 예방, 협동, 생명 지탱에 필요한 것을 향한 지향 등이 핵심적이라고 보면서,

6) 라투슈(Latouche, 2015: 18)에 의하면, 탈성장은 반드시 마이너스 성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탈성장사회’

라는 또 다른 논리에 근거를 둔 체계의 틀 속에서만 도모할 수 있다. 

7) 미국의 경제사학자인 이스털린(Easterlin)에 의해 개발된 명제로, 소득이 증가해도 주관적 행복감이 마찬가지

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역설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8) 그러나 1990년대 독일 녹색당은 대부분의 서구 생태운동과 보조를 맞추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노력의 맥

락에서 경제성장을 넘어서는 정책 및 입법의 추구를 포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생태근대화 노선을 지지

하기 시작했다(Nishida, 2005; Borowy, 2017: 18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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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욕구에 직접 관계되는 보호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Borowy, 2017: 186-187).

독일의 PG 담론은 영어권 및 남유럽 접근에 비해 더욱 이질적인 입장들의 총합으로, 노동

조합, 정당 등의 논의, 생태여성주의, 연대의 경제는 물론 페히(Paech) 같은 충족 지향의 성장 

비판, 무성장 경제를 위한 거시경제 정책론까지 포괄한다. 이들 다양한 분파는 2008년 경제위

기의 여파로 2011년 베를린에서 “성장을 넘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성장 이후

의 대안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물론 영어, 프랑스어에서는 가능한 degrowth라는 표현이 

독일어 어법 상 불가능한 관계로 postgrowth가 통용되는 측면이 있어, ‘성장 이후’는 탈성장

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페히(Paech, 2015: 113-115)의 경우 산업제품을 대

체하는 창의적 대안 경제로 공동이용으로 효율 증가, 이용수명의 연장, 자가생산 등을 제안9)

함으로써, 앞서 살핀 스페인 중심의 ‘연구와 탈성장’ 주장과 수렴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엘우드(Ellwood, 2014: 152-178)는 페히와 비슷한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장을 뛰어넘

는 대안 활동으로 노동자 여가 증대, 계획된 노후화, 협동조합의 해결책 등을 추천한다. 첫째 

‘만국의 노동자여, 휴식하라’의 구호는 현재 서구 기준 주당 35시간인 노동시간을 주당 21시간

으로 줄여, 가정생활, 여가 선용, 창의성 재발견 등으로 빈부격차의 완화, 여유로운 삶의 기준,

시간에 대한 기업 통제의 감소를 가능케 한다. 둘째 계획된 노후화란 기업, 시장과 경제성장

이 강요하는 짧은 수명의 신규 소비에 중독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내 재활용, 수리, 수선

에 익숙해지는 실천을 가리킨다. 셋째 협동조합은 자본주의를 몰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

람이 자본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적 공간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4. MS를 위한 중범위 개념의 도출 - SES 관점에서의 환경정의의 재해석

SES는 생물-지질물리학적 단위 및 이와 결합된 사회적 행위자 및 기관으로 구성된 복합적,

적응적 체계이다(Glaser et al., 2012: 4). 이 때 SES의 공간적, 기능적 범위는 개별 생태계와 

그 문제 맥락으로 제한되며, 체계생태학과 복잡성 이론 등 관련 자연과학이론의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서구에서의 SES 연구는 학제적 전망에서 복잡성 이론이 간과해 온 공평성,

인간 웰빙 등의 사회적 관심사와 게임이론, 행태심리학 및 문화이론 등의 문제의식까지 포괄

하고 있다(Sakai et al., 2014: 4). 자연생태계가 점점 더 인간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변형, 파괴시킴에 따라, 사람과 사회, 자연 간 문제의 해결책이 SES를 둘러

싼 통합적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다학문간 협업 필요성이 부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상진(2018: 337)은 사회복지학의 생태계 모델이 강조하는 개인과 환경의 이중 초점 

발상과 비슷하게, 인간, 생활환경, 사회환경, 자연환경 등의 다중적 연계, 즉 사회체계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동시적 고려에 주안점을 둔 SES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전통적으

로 인간생태학에 의해 설명되어 온 도시생태계 또한 인간의 생활생태계가 직조하는 전체 자

연생태계, 사회체계의 한 부분으로 명확히 위치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SES의 문제제기

9) 페히(Paech, 2015: 123-124)는 데일리의 SSE를 언급하면서 비슷한 입장에서 대체경제 체계에서의 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부가가치의 생산 고리를 짧게 줄이고 창의적인 생계경제 체제를 강화한

다. 둘째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시간을 번다. 셋째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원거리 공급 체인을 끊는다. 넷째 지역화폐 제도에 참여한다. 다섯째 지역 내에서 판매하거나 

직판한다. 여섯째 재활용이 가능하며 수명이 길며 수리가 용이한 제품을 개발하여 이를 모듈화하여 도시에서

의 생태적 자족이 용이토록 한다. 일곱째 업체는 제품 생산과 서비스 등을 넘어서 연수과정을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제품을 관리,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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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앞서 언급한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생태적 측면을 연계시켜 이해하는 생태사회적 전망에 

기여함으로써, MS 노선의 구체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한 지속가능성의 맥락에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평등,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에 의존

하여 모든 사람이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을 효과적으로 전유하는 것으

로 규정될 수 있다. 이에 비해 MS 노선에 걸맞는 생태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지속가능

성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서로 조건지우는 관계에 있어, 사회계약이 자연적 계약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현재 및 미래세대와의 동시적이고 통시적인 연대를 요구하는 이중의 윤리적 명

령(Serres, 1990; Sach, 1999: 27-28 재인용)에 의거한다. 여기서는 기존의 환경정의 담론을 생

태사회적 지평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데, 쿡 외(Cook et al, 2012)에 따르면 환경정의의 개념

적 요소는 분배, 절차, 승인(recognition), 역량(capability) 등으로 이루어진다.10) 본 연구는 MS

와 관련된 중범위 실행 도구를 도출하기 위해, 생태사회적 정의의 상호 관계에 관한 명제를 

두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명제 1>은 ‘환경정의의 개념 요소 중 사회적 측면은 주로 분배, 절차의 요소에, 생태적 측

면은 주로 역량, 승인의 요소에 관련된다.’이다. 그리고 <명제 2>는 ‘역량, 승인이라는 환경정

의의 생태적 측면은 분배, 절차라는 환경정의의 사회적 측면에서 재현실화되어야 한다.’이다.

<명제 1>에서 분배와 절차를 환경정의의 사회적 측면과 연계시키는 이유는 전자의 경우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고 후자의 경우 미래 세대나 비인간 동식물

의 권리까지는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한상진, 2018: 344-346).

그렇다면 승인과 역량은 환경정의의 생태적 측면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우선 승인, 또는 인

정(認定)은 누가 존중되고 누가 가치 없는 것으로 불인정되는가를 둘러싼 범주로서, 환경문제

에 적용될 때에는 통상 비인간 자연의 가치 수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 왔다(한상진, 2015

ㄴ: 261). 또한 승인적 환경정의의 개념은 분배적 불의가 창출, 지속되는 문화적 과정을 강조

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만, 비경제적 차원의 상호작용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Walker, 2012: 10). 물론 미래 세대나 동식물 권리 인정의 기제를 해명하기 위

해서는 타자와의 동반이나 공동의 축하에 따른 즐거움이 타자의 소비에 대한 선호를 갖거나 

그들에게 편익을 부여하는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때 설명될 수 있다는 조던(Jordan, 2008: 43)

의 웰빙 접근을 좀 더 탐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센(Sen, 1999)과 누스바움(Nussbaum, 2015)의 역량 접근은 앞서 언급한 이스털린의 역

설에 대한 유력한 이론적 설명이다. 주관적 웰빙의 출처가 다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게 적절한 수준의 영양, 주거, 건강, 공통적 상호작용 등과 같은 기초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매우 다양하다. 그들에 따르면, 역량은 실질적 자유와 기회의 개념을 함축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상이한 공간과 시간에 있는 사람들마다 전적으로 같지는 않다(Fitzpatrick, 2014:

21). 또 분배적 환경정의 담론에 의거해 볼 때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사회 정의의 개선에 필

수적인 것이지만, 역량의 환경정의에 근거해 보면 분배는 사회정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

과하다. 역량의 측면에서 소득과 부는 단지 어떤 것을 할 능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 실제 그

것을 할 수 있는 여부는 여타의 많은 요소들에도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명제 2>의 내용을 ‘승인적 절차(procedure comprising recognition)’와 ‘역량의 분배

(distribution of capabilities)’라는 중범위 개념 도구에 의거해 살피기로 하겠다. 승인적 절차란 

10) 환경정의 담론은 애초에 분배 요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그 다음에는 절차적 공정성과 승인의 문제, 더 

나아가 역량 접근으로 발전되어 왔다. 윤순진(2006: 12)에 의하면, 분배적 환경정의는 환경편익과 부담의 공

평한 분배에, 절차적 환경정의는 정책 및 법 등의 결정이나 이행과정에 대한 참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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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세대 및 동식물의 권리에 대한 인정이 현존하는 민주주의 절차로 제도화될 필요가 있음

을 함축한다. 예를 들어 환경에 위해적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둘러싼 숙의 과

정에서,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소년이나 비인간 자연의 권익을 대변하는 집단(환경운동단체,

해당 시설에 근접하여 환경피해에 더욱 민감한 집단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

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의 제도적 수단으로는 주민투표, 시민배심원제 외

에 최근에는 공론조사가 동원되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의사결정 방식이 숙고되어야 

한다(한상진, 2018: 346-347).

끝으로 역량 접근이 소득, 부 등에 대한 과도한 비판으로 물질-분배의 패러다임을 경시한다

는 피츠패트릭(Fitzpatrick, 2014: 23-28)의 비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에 의하면, 센, 누

스바움 등의 역량의 정의 관점은 신자유주의의 가속화로 인한 자본과 계급의 중요성 증가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이 항존하는 현실에 둔감해 왔다. 이에 비해 ‘역량의 분배’

라는 본 연구의 대안적 개념화는 환경악화에 따른 식량, 물, 에너지 등의 빈부격차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인간의 사회경제적 웰빙이 SES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평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개념은 홀랜드(Holland, 2008b: 320-321)의 메타 역량(meta-capability) 및 그것의 

상한(ceiling), 하한(threshold)과 같은 용어들(Holland, 2008a: 419-420)에서 응용된 것이다.

5. MS와 탈성장을 향한 탐색적 개념 도구들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룬 MS 노선을 탈성장 논의에 의거해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시론

적 수준에서나마 ‘정상(定常) 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탈

성장의 성장을 통한 다운스케일링 전략’이라는 세 가지 탐색적 개념 도구에 대해 간략히 검토

하기로 한다.

1) 정상상태 조건의 메타역량 재분배

SSE는 메타역량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재생가능 자원의 확대와 비재생자원의 감축을 

지향한다. 이는 현재 수준에서 제조된 자본 위주 비재생자원의 오염 역량을 억제하는 메타역

량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11)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스케일에서의 SES의 

복구력(resilience), 적응력(adaptability) 증진, 자율분산적 에너지 수급을 통한 메타역량의 유지 

등이 요청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메타역량이 감안된 제조된 자본(핵발전,

화력발전 등)과 자연자본(풍력, 태양광 등) 간 적정배분 비율의 설정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국의 메타역량이 정상상태로 안정되는 경우에도 전세계적으로 탈성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전사회적 물질대사(societal metabolism)의 입장은 구미에서

의 탈성장운동이 자국 내에서 자원, 에너지, 자본에 대한 소비 감축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인

도, 브라질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의 인구 및 소비성향 증가가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음

11) 홀랜드에 의하면, 지구의 생태조건은 모든 핵심적 인간 기능수행의 역량 리스트에 요구되는 메타역량으로 설

정되어야 한다. 그는 메타역량의 하한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그것과 상호갈등 관계에 있는 경제활동의 개입 

또한 오염시킬 수 있는 역량, 여성 및 장애인을 차별하는 역량 등으로 표현하여 사회적 제한의 맥락에서 사

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메타역량의 상한은 비재생자원의 고갈과 제조된 자본의 오염을 낳는 역량의 하한과 

관련되며, 역으로 메타역량의 하한은 이들 오염 역량의 상한과 조응된다고 말할 수 있다(한상진, 2016: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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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한다(Sorman, 2014: 43-44). 이 관점은 생물유기체가 그들이 기능하는 체계 안에서 일

련의 복합적인 화학반응을 요구하듯이, 사회구조의 기능과 재생산 역시 에너지 및 물질의 플

로우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론적 수준에서 전사회적 물질대사의 함의를 본 

연구와 연계시켜 본다면, MS 노선의 일환으로 비재생자원에 의존하는 제조된 자본보다는 재

생가능한 자연자본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지구적 SES의 메타역량을 지속가능한 복구력, 적응

력의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메타역량의 재분배는 지구 스케일에서 물, 에너지, 식량 뿐 아니라 인구 자체의 정

상상태를 향한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정상상태는 자원의 착취로 인해 생긴 쓰레기가 

100% 재활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작금의 현실은 북반구의 자원 과소비와 남반구의 빈곤 

및 기아라는 심각한 양극화로 위협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메타역량의 지구적 재분배

는 MS 노선이 에너지 정의, 식량 정의 등 인간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로운 메타역량 상

태’를 세계적 차원에서 구체화시켜야 할 숙제를 부과하고 있다. 인구문제와 관련해서는 신맬

더스주의의 절대적 증가에 대한 저지보다는 제3세계 인구의 저출산 선진국으로의 이주 촉진

으로 인한 상대적 과잉인구의 조절이나 탈빈곤을 통한 자발적 인구 감소의 노력이 더욱 바람

직하다.

2)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

MS는 약한 지속가능성 노선과 달리, ‘승인적 절차’의 확장을 통한 현재 시점의 수요 감축을 

선호한다. 앞서 다루었듯이 승인적 절차의 개념은 현세대 중심의 단기적 성장과 무분별한 자

연의 상품화에 대한 통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승인적 절차의 문화적 확산’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금욕, 희생에 대한 호소는 개인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호혜적 상호

견제의 활성화에 근거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최정규(2017: 38-44)는 행동경제학 실험의 결과,

사람들은 타인도 자신과 마찬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만 협력적 행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어 호혜적 생활태도가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연계

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트(Judt, 2011: 173)에 따르면, ‘더 나은 삶’이란 물질적 부를 뛰어넘는 것으로 그것을 향한 

변화의 첫 단추는 공적 대화의 재구축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승인적 절차’의 문화운동에 적

용해 본다면, 관계적 자아로서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정책적 결정이 현 세대의 

욕심 탓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동물의 권리를 침해할 때 잘못되었다고 당당히 저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그(Judt, 2011: 187)는 진보적 비판자가 수행해야 할 일차적 과업이 물, 에너

지 등을 이용할 권리처럼 지구상 자원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불평등에 대한 관심임을 적시하

고 있다. 한편 라투슈(Latouche, 2014: 161)는 탈성장 문화운동을 위해 교육의 역할이 막대하

다고 언급하는데, 역사교육의 경우 서양 문명에 특정한 산업 및 기술의 진보라는 거대한 담론

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그 이야기의 신화적 성격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생태급진주의의 지평에서 ‘민주적 희생(democratic sacrifice)’의 개념이 승인적 절

차를 촉진하는 데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살피기로 하겠다(한상진, 2015ㄱ). 메이어(Meyer,

2010: 13-16)는 ‘희생’을 시민 행동이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민주적 희망의 흐름에

서 재해석하여, 계몽된 자기이해(自己利害), 청지기 정신(stewardship) 등과 같은 민주적, 자발

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희생은 이타성과 동일시되는 자기이익의 부정이라기보다 

숭고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행위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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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맥락에서의 희생은 아동 및 청소년의 향후 삶의 질을 보장하여 기성세대가 노후를 

맞이할 때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식물

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방어로서의 희생은 먹이사슬에 있는 생명체를 보존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재)생산노동에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12)

3)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 전략  

탈성장은 무성장, 마이너스 성장일 뿐만 아니라 지속불가능성의 탈피를 위한 대안적 삶의 

성장, 성숙이라는 역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지구 북반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을 정상상

태로 이끌려는 기조 아래, 재생에너지와 사회적 경제, 생태관광 등 착한 성장의 활성화가 요

구되고 있다. 영성경제학에 기반한 헬머쓰(Helmuth, 2012: 33-34)는 탈성장, 무성장, 착한 성장

이 각각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태경제적 위기에 대한 연관된 반응이

라고 주장한다. 첫째 석유 채굴에 대한 에너지 투자 대비 수익률의 저하로 해당 형태의 에너

지를 공급하는 시장경제는 궁극적으로 종식될 것이다. 둘째 비축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석유,

가스의 연소를 안전하게 도모하기에는 대기권 열 용량(thermal capacity)이 너무 불충분하다.

셋째 현재 모든 국가의 누적 부채를 청산하기에 지구 스케일의 전체 소득이 불충분하다.

헬머쓰는 지속적 경제성장이 셋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은 첫째, 둘째의 경향과 

모순적이라고 언급한다.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의 착한 성장을 통한 SSE의 지향으로 극복되어

야 하는데, 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석유를 대량 소모하는 지구적 교역이 지방적 제조에 의거한 

자급구조로 변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운스케일링은 착한 성장, 달리 말해  ‘탈성장의 

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송전의 누출 여지를 줄이는 지방적 에너지수급 관리 등 주민 웰빙을 

위한 자율분산적 의사결정의 제도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앞서 착한 성장 개념에 대한 칼리스

(Kalis)의 비판으로 태양광 패널 또한 에너지 및 자원집약적 투입에 의존하는 생산연쇄의 최

종생산물일 뿐이라는 지적을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시장경제에 길들여진 21세기 호모 에코노

미쿠스에게 무매개적으로 무성장을 설교하는 것보다는, 탈성장의 다양한 접근들을 동원하여 

상대적으로라도 윤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탈성장의 성장을 위한 다운스케일링은 지구 스케일 뿐 아니라 국가 스케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겨레신문(2018.4.5)에 따르면, 전국에서 쓰레기 배출이 두 번째로 많은 서울특별시의 

경우 재처리시설 용량이 전국 최저여서, 서울 송파구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이 울산광역시로 

수송되어 처리되는 등 쓰레기 불평등이 심각한 실정이다. 송파구 공공선별장에 모이는 페트병

은 CO2를 발생시키면서 울산의 석유화학공단까지 이동하여 플라스틱 섬유로 재탄생된다. 경

기도의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용인, 화성 외에 생활쓰레기 매립지인 김포에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닐류가 날리거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분배적 환경불의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SSE의 주요 측면이 국가로부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근린으로의 재자원화의 다운스케일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12) 슐로스버그(Schlobserg, 2005: 103-106)는 사회정의를 자연으로 확장시키는 자연에 대한 승인 때문에. 동

물이나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기반의 존재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해이워드(Hayward) 역시 

자연에 대한 존중이 자신 및 인간 상호간의 존중에서 직접 도출된다고 하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자존과 통

전성이 비인간존재 및 환경에 대한 존중의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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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MS 노선은 지구 북반구의 경우 특히 환경적으로 위해하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경제활동의 

감축에 의거하여 탈성장을 구체화시키는 행동이 시급하나, 아프리카 등 제3세계에서는 지속가

능성의 한 부분으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에서나마 경제성장이 요구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Diesendorf, 2016: 225). 그런데 이 지점에서 북반구에서의 SSE가 ‘완전고용’이라는 복지적 과

제를 유지하면서도 실행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응답하기 위해 터너

(Turner, 2011)는 물질, 에너지, 고용된 사람, 가축, 건물과 기계 등의 물리적 자본, 토지라는 

스톡과 이들 스톡에서의 변동을 플로우로 설정한 후 화폐경제의 기반인 물리적 과정에 대한 

투입-산출 모델을 검증한 바 있다. 이러한 생물리적 모델의 계산 결과는 실업이 인구 및 그 

연령구조, 노동시간 길이, 노동생산성과 노동을 요구하는 경제활동에 의해 주로 결정되기 때

문에, CO2 방출 및 물 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면서 5% 정도의 낮은 실업률 수준으로 

생물리적 SSE가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을 앞두고, 지구 북반구의 경제성장은 탈성장의 의도적 개입이 아니

더라도 4차 산업혁명의 공유경제 등장이나 자연자본 스톡의 감소 등에 의해 낮은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제3세계의 인구 증가는 아직 억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을 포함한 북반구 많은 곳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성장 이후의 메타역량과 인간 웰빙에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잉글만(Eangleman, 2016: 32-42)는 세계 인구가 9억 

미만으로 통제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예측하면서, 제3세계의 인구문제는 인본주의적이고 비

강제적인 가임여성 교육, 가족계획 및 피임약 보급 등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MS 노선의 핵심을 시간적 차원에서는 생태급진주의로, 공간적 차원에서는 지구

에서 몸에 이르는 모든 스케일에서의 양보다는 질에 의한 웰빙의 지향으로 결론짓고자 한다.

그리고 세 가지로 구분한 탈성장의 접근은 MS 노선을 구체화시키는 의의가 큰 것으로, 이를 

총괄하면 ‘메타역량의 보전과 승인의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행가능한 

중범위 탐색 도구를 다양하게 제안하고자 시도했으나, 강한 지속가능성과 약한 지속가능성을 

지양하는 MS의 실체가 아직도 모호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 한계는 사회적 경제, 기본소득제

도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이나 공동자원화를 통한 자연 상품화 억제 등 다양한 기제의 

활성화를 통해 실천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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